
자 험 등
3등 (다소 높 험) 한국 자신탁운용주식회사는 이 자신탁의 실 익률

변동 을 감안하여 3등 로 분류하 습니다. 자신탁의 험

등 운용실 , 시장 상황 등에 라 변경 있다는 을

의하여 자 단을 하시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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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명
이 자 명 는 한국 자 소 장 증권 자신탁 1 (주식) 에 한 자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

한국 자 소 장 증권 자신탁 1 (주식) 익증권을 매입하 에 이 자 명 를 읽어보시 랍니다.

1. 집합 자 구 명칭 한국 자 소 장 증권 자신탁 1 (주식)

2. 집합 자업자 명칭 한국 자신탁운용주식회사

3. 매회사 각 매회사 본·지

[ 매회사에 한 자 한 내용 집합 자업자(www.kim.co.kr) 한국 자 회

(www.kofia.or.kr)의 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 랍니다]

4. 작 일 2018년 2월 28일

5. 증권신고 효 생일 2018년  3월 28일

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모집 또는 매출 액)

자신탁의 익증권 (1조좌)

7. 모집 또는 매출 간

( 매 간)

일 신고 를 출하는 개 집합 자 구로 모집 간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있습니다.

8. 집합 자증권신고

자 명 의 열람장소

가. 집합 자증권신고

자 : ( 감원) 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자 명

자 : ( 감원) 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면 : 집합 자업자     → ☎02-3276-4700, www.kim.co.kr

          한국 자 회 → ☎02-2003-9000, www.kofia.or.kr

             매회사 → 집합 자업자 또는 한국 자 회 홈페이지 참조

9. 안 조작 또는 시장조 해당사항 없음

※ 개 집합 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 의 효 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재사항이 변경

있습니다.

원회가 자 명 의 재사항이 진실 또는 확하다는 것을 인 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의하시 랍니다. 또한 이

집합 자증권 『 자보 법』에 의한 보 를 지 않는 실 당상품 로

자원 의 손실이 생할 있 므로 자에 신 을 하여 주시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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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 자 구의 명칭

2. 집합 자 구의 종류 태

3. 모집 액

4. 모집의 내용 차

5. 인 에 한 사항

6. 상장 매매에 한 사항

2 부. 집합 자 구에 한 사항

1. 집합 자 구의 명칭

2. 집합 자 구의 연

3. 집합 자 구의 신탁계약 간

4. 집합 자업자

5. 운용 인

6. 집합 자 구의 구조

7. 집합 자 구의 자목

8. 집합 자 구의 자 상

9. 집합 자 구의 자 략, 험 리

10. 집합 자 구의 자 험

11. 매입, 환매, 환 차 가격 용

12. 가격 산 집합 자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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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환매 황

3. 집합 자 구의 운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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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 집합 자 구 회사에 한 사항

1. 집합 자업자에 한 사항

2. 운용 업 탁회사 등에 한 사항

3. 집합 자재산 리회사에 한 사항 (신탁업자)

4. 일 사 리회사에 한 사항

5. 집합 자 구평가회사에 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한 사항

5 부. 타 자자보 를 해 필요한 사항

1. 자자의 권리에 한 사항

2. 집합 자 구의 해지에 한 사항

3. 집합 자 구의 공시에 한 사항

4. 이해 계인 등과의 거래에 한 사항

5. 집합 자업자의 고 재산 자에 한 사항

6. 외국 집합 자 구에 한 추가 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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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결 시 의사항 안내

1. 자 단시 증권신고 자 명 또는 간이 자 명 를 드시 참고하시

랍니다.

2. 이 집합 자 구의 자 험등 합한 자자 에 한 재사항을 참고

하고, 귀하의 자경 이나 자 향에 합한 상품인지 신 한 자결 을 하시

랍니다.

3. 증권신고 , 자 명 상 재 자 략에 른 자목 또는 과목표가 실

다는 보장 없 며, 과거의 자실 이 미래에도 실 다는 보장 없습니

다.

4. 원본손실 험 등 이 집합 자 구 자 험에 하여는 증권

신고 , 자 명 또는 간이 자 명 본 의 자 험 부분을 참

고하시 랍니다.

5. 매회사는 자실 과 하며, 특히 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매회사

는 단 히 집합 자증권의 매업 (환매 등 매행 부가 인 업

포함)만 행할 뿐 매회사가 동 집합 자증권의 가치결 에 아 런 향을 미

치지 않습니다.                                   

6. 집합 자증권 집합 자 구의 운용실 에 라 손익이 결 는 실 당상품

로 자보 법에 라 보험공사가 보 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자보

법의 용을 는 행 등에 집합 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행 과

달리 자보 법에 라 보험공사가 보 하지 아니합니다.

7. 자자가 부담하는 취 료 등을 감안하면 자자의 입 액 실 집합

자증권을 매입하는 액 작아질 있습니다.

8. 후취 매 료가 부과 는 경우 환매 액에 후취 매 료가 차감 므로 환

매 액보다 실 액이 을 있습니다.

9. 집합 자 구가 후 1년이 경과하 음에도 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

드)인 경우 분산 자가 어 워 효 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있 니 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 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자 회, 매회사, 집합 자업자 홈페이지에 확인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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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

<간이 자 명 > (작 일 : 2018.02.28)

한국 자 소 장 증권 자신탁 1 (주식) (펀드코드 : 53999)

자 험 등
3등 (다소 높 험)

간 는 ‘한 신탁 1 (주식)’

내 항 췌 약한 정보 담고 습니다. 

라 동 집합 매 하 전 어보시

랍니다.

한 신탁 (주)는 신탁 실제 수 동 감안하여

3등 하 습니다. 험 등 집합 업 가 한

것 판매 등 과는 할 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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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자자
의사항

ㆍ집합 ｢ 보 ｣에 라 보험공 가 보 하 않는 실적 당
원 실 생할 수 므 에 신 하여 주시 랍니다.

ㆍ 원 가 항 실 또는 정 하다는 것 정하거나 그
가 보 또는 승 하 아니함 하시 랍니다. 

ㆍ간 는 신고 생 항 가 경 수 , 
개 집합 경 생 에 경 수 습니다.

ㆍ 신고 , 전략에 적 또는 과 가 드
시 실 다는 보 없 , 과거 실적 미래에 실 다는 보 없습
니다.

※ 가적 항 ‘ 결정시 항 안내’ 참조
집합 자 구

특징
- 내 가 비 저평가 주식 는 주식에 주

하여 주식 가격 승에 본 득

분류 신탁, (주식 ), 개 ( 매가능), 가 , 종
집합 자업자 한 신탁 주식 (☎ 02-3276-4700)

모집[ 매] 간 가 계 집 가능 모집[매출] 액 신탁 수 (1조좌)
효 생일 2018년 3월 28 존속 간 정해 신탁계약 간 없

매회사 집합 업 (www.kim.co.kr), 한 (www.kofia.or.kr) 넷 페 참고

종류(Class) 종 A 종 A-e 종 C 종 C-e
가입자격 제한없 라 가 제한없 라 가

취/후취
매 료

( 취)납 액
1.0%

( 취)납 액
0.5% 내

- -

환매 료 - - - -
환 료 - - - -

보
(연,%)

매 0.7000 0.3500 1.3000 0.5000

운용 등 집합 업 : 0.6000, 신탁업 : 0.0300, 무 : 0.0140
타 0.0024 0.0024 - -

보 ∙비용 1.3464 0.9964 1.9440 1.1440
(주1) 집합 업 는 수 전 청 계없 수 보 간(당해 수 매수 또는

취득 하여 다 종 수 전 하 해 전 시 적 는 당해 수 가격

적 말한다)에 라 종 C2, C3, C4 수 동 전 합니다. 다만, 수 가

매 하는 수 종 C 수 에 한하 , 그 적 내 간 Ⅲ. 집합

타 정보 (2) 전 절차 참조하시 랍니다.

(주2) 종 수 에 종 A-G, 종 C-F, 종 C-G, 종 C-P, 종 C-Pe, 종 C-R, 종 C-Re, 종
C-W, 종 S, 종 S-P에 한 항 제2 . 13. 보수 수수료에 한 항 참조하시

랍니다.

(주3) 타비 탁 결제비 등 신탁에 경 적, 복적 는 비 ( 거래비

비 제 )등에 해당하는 것 , 계 간 경과한 경 에는 전 계년 타비 비 정

하 , 계 간 경과하 아니한 경 에는 타비 비 연 하여 정 하므

실제 비 할 수 습니다. [ 전 계연 : 2017.01.16 ~ 2018.01.15]

(주4) 보수ㆍ비 비 신탁에 는 보수 타비 액 순 연평 액(보수ㆍ비 차감

) 나누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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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수 는 거래비 , 타 비 등 보수ㆍ비 에 가적 비 담할 수 습니다.

(주6) 취판매수수료는 매 시, 취판매수수료 매수수료는 매시, 전 수수료는 전 시 과 , 보수는

정 매3개월 니다.

매입
법

ㆍ15시 30 전 : 2 업 가 매

ㆍ15시 30 경과 : 3 업 가
매

환매
법

ㆍ15시 30 전 : 2 업 가 4 업

ㆍ15시 30 경과 : 3 업 가 4 업

가격

ㆍ 정
- 당 가격 = (전 신탁 액 - 채 액)/전 수 좌수
- 1,000좌 단 원미만 째 에 4 5 하여 원미만 째 계

ㆍ공시
- 공시 : 판매 업점에 게시 공시
- 전 공시 : 집합 업 , 판매 , 한 넷 페 에 공시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보
(1) 투자 략

1. 투자목
신탁 내 주식 시행 제94조 제2항 제4 에 규정하는 주 하

신탁 60% 내 가 비 저평가 주식 는 주식에
주 하여 주식 가격 승에 본 득 하고, 채 어 등에

하여 가적 득 함 적 합니다.

◇ 비 수 : [(KOSPI 주 수 × 70%) + (KOSDAQ 수 × 20%) + (CD × 10%)]

☞ 시장상 ,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 비 지수의 등장 등에 라 비 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
지수가 변경되는 경 법령에 정한 절차에 라 공시될 정입니다.

그러나, 적 드시 달 다는 보 없 , 집합 업 , 판매 , 신탁업 등
신탁과 어 한 당 원 보 또는 적 달 보 하 아니합니

다.

2. 투자 략
◇ 전략 항

-  주식 전략
ㅇ 내 가 비 저평가 주식 매 나 EPS(주당순 ) 높 것

라 는 주식에 할 계 니다.
ㅇ 가 척 [ROE( 본 ) 비 저PBR(주가순 비 )과 EPS(주당순 ) Growth 비

저PER(주가수 비 ) ] 척 [매 액 Growth EPS(주당순 ) Growth ]
한 Stock Screening 당 애널 스 에 한 정 적 평가 등 하여 종

정할 계 니다.

- 채 전략
ㅇ 고채, 안채 주 주 · 하 신 평가등 A- 채에 적

· 할 계 니다.

3. 수익구조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운용 문인력

(1) 책 전문 [2018.02.28 ]

생년 주 경다
집합

수(개)

다
집합
규 (억원)

1984 차 0 개 0 억원

- 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

- 2008.11. ~ 2009.08. 키
- 2009.08. ~ 2010.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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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 ~ 2016.06. 한가람 문
주식 본

- 2016.06. ~    한 신탁
어 본 , 주식 본

(2) 책 전문 : 해당 항 없습니다.

(주1) 전문 주 경 ( 한 집합 , 집합 규 수 ) 한

페 (www.kofia.or.kr)에 할 수 습니다.

5. 투자실 추이
※ 연 수 ( 전 ) 

[단 :%]

간

근 1년차 근 2년차 근 3년차 근 4년차 근 5년차

17.03.01

~ 18.02.28

16.03.01

~ 17.02.28

15.03.01

~ 16.02.29

14.03.01

~ 15.02.28

13.03.01

~ 14.02.28

종 A 20.87 4.14 4.82 -0.81 -1.51 

비 수 14.56 8.39 -2.89 0.55 -1.74 

(주1) 비 수 : [(KOSPI 주 수 × 70%) + (KOSDAQ 수 × 20%) + (CD × 10%)]

(주2) 수 정 간 6개월 미만 경 수 하 아니합니다.

(주3) 수 정 간 6개월 과하고 1년 미만 경 ( :8개월) 주식 또는 주식 (주

가 수연계 등)에 하는 경 에는 해당 간 수 ' 간 수 ' 말합니다.

(주4) 수 정 간 6개월 과하고 1년 미만 경 ( :8개월) 주식 또는 주식 (주

가 수연계 등)에 하 않는 경 에는 해당 간 수 연간 수 한 '연 수 '

말합니다.

(주5) 연 수 해당 는 각1년간 단순 누적수 간 동안 신탁 수 동 나타

내는 수 니다.

(주6) 전체 종 수 종 수 만 었고 타 다 종 수 수

참고하시 랍니다.

(2) 주요 투자 험 험 리
1. 주요 투자 험

   험 주 내

원본 실

험

신탁 원본( 하 “ 원 액” 라 함) 보 하 않습니다. 라
신탁에 한 는 원 액 전 또는 에 한 실 험
, 원 액 실 험 전적 가 담합니다.

시 험 신탁 주식, 채 등 에 함 내 시 주가, 
타 거시경제 에 험에 노 니다. 또한 한 정 ·경제
, 정 조 제 경 등 에 향 미 수 , 에

원 액 실 생할 수 습니다.

신 험 신탁에 하는 주식, 채 , 파생 거래 등에 어 행 나 거
래 업 경, 무 신 태 악 등에 라 행 나 거래

신 등 하락, 채무 행, 생 등에 매연 한 비 생과
함께 원 액 실 생할 수 습니다.

※ 집합 험에 한 항 ‘ 제2 . 집합 에 한 항 10. 집
합 험’ 참고하시 랍니다.

2. 투자 험등 분류
- 신탁 근 결 전 3년간 주간수 동 (연 ) 11.29% 므 6개

험등 험 가 다 높 3등 니다. 
(주1) 험등 매결 시 다 수 동 정하게 경 험등 경

수 습니다.

(주2) 험등 집합 업 에 한 등 , 판매 에 제시하는 등 과는 할

수 습니다. 라 , 신탁 가 하시 전에 해당 판매 험등 하시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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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험 리

■ 험 전략 : 해당 항 없습니다.

■ 파생 에 험 공시 : 해당 항 없습니다.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보
(1) 과세

- 개 , 15.4%( 득 포함) : 는 생한 , 당 양
차 (해 주식 매매차 포함)에 하여 득 등(개 , 15.4%) 담합니다.

- 연 저 계좌 가 에 한 과 (종 C-P, 종 C-Pe, 종 S-P 수 가 ) : 신탁 수
매하는 시점에 과 하 않 , 연 저 계좌에 시 에

라 과 하 신탁 시 는 한 적 니다.
- 퇴 연 제 제(종 C-R, 종 C-Re 수 가 ) : 신탁에 생한 에 하여

원천 징수하 않 , 는 퇴 연 수 시 에 라 담하여
신탁 시 는 한 적 니다.

- 내 주식 등에 한 매매ㆍ평가 과 에 제 하고 므 내 주식 등
매매ㆍ평가 실 채 , 주식 당, 비 주식 평가 등에 생하는 보다 큰 경

수 에 는 실 생했 에 하고 과 수 하시 랍니다.
- 개 연간 득( 득 당 득) 합계액 2천만원 과하는 경 에는 2천만원

과하는 액 다 종합 득과 합 하여 개 득 종합과 니다.
- 제 택 적 는 집합 종 수 경 에는 과 내 달라 수 므 , 

한 내 참고하시 랍니다.

(2) 환 차 방법
- 집합 업 는 수 전 청 계없 수 보 간에 라 다 각 에

정하는 종 수 동 전 합니다. 다만, 수 가 매 하는 수
종 C 수 에 한합니다.
1. 종 C 수 매수 1년 : 종 C 수 →종 C2 수
2. 종 C 수 매수 2년 : 종 C2 수 →종 C3 수
3. 종 C 수 매수 3년 : 종 C3 수 →종 C4 수

- 전 하는 경 각 해당 전 에 전 처 , 전 업 아닌 경 업 에
전 처 (전 시 적 는 가격 : 해당 전 종 수 가격)

- 수 매 또는 매청 등에 절차가 행 경 당해 매 또는 매청 등에
절차가 처 업 에 전 처 가능

※ 수 전 에 한 한 내 참고하시 랍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 보

- 집합 무정보에 한 내 ‘ 제3 . 집합 무 실적 등
에 한 항 1. 무정보’ 참고하시 랍니다.

[집합 공시 정보 안내]

ㆍ 신고 : 감 원 전 공시시스 (dart.fss.or.kr)

ㆍ : 감 원 전 공시시스 (dart.fss.or.kr), 한 (www.kofia.or.kr), 집합 업

(www.kim.co.kr) 판매 페

ㆍ정 보고 ( 업보고 , 결 ) : 감 원 페 (www.fss.or.kr) 

한 전 공시시스 (dis.kofia.or.kr)

ㆍ 보고 : 한 전 공시시스 (dis.kofia.or.kr) 집합 업 페 (www.kim.co.kr)

ㆍ수시공시 : 한 전 공시시스 (dis.kofia.or.kr) 집합 업 페 (www.k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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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 한 펀드 드

한 신탁 1 (주식) 53999

A AQ509

A-e BX920

A-G BP114

C C6393

C2 C6394

C3 C6395

C4 C6396

C-e C6397

C-F A8646

C-G BP115

C-P C6398

C-Pe C6399

C-R C6400

C-Re C6401

C-W C6402

S AQ503

S-P C640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태

가. 태 종 : 신탁

나. 종 : (주식 )

다. 개 ㆍ폐 : 개 ( 매가 가능한 신탁)

라. 가 ㆍ단 : 가 ( 가 납 가능한 신탁)

. 수 태 시

- 종 (판매보수 차 하여 가격 다 거나 판매수수료가 다 여러 종 수

행하는 신탁)

(주 1) 집합 종 태에 하고 여러가 다양한 에 수 , 

한 제 2 내 “ ”과 “ 전략” 참고하시 랍니다.

3. 모집 액 : 1조좌

(주 1) 집(판매) 간동안 판매 액 정규 하 경 집합 정 취 거나 해 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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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집의 내용 차

집 간 집 개시 한 가 없는 한 가 계 집 가능합니다.

집 판매 본· 점

집 에 한 한 내 한 (www.kofia.or.kr) 

집합 업 (www.kim.co.kr) 넷 페 참고하여 주시 랍니다.

집

절차
판매 업 에 판매 창 하여 집합니다.

(주 1) 집(매 ) 내 에 한 한 항 “제 2 . 매 , 매, 전 절차 가격 적 ”

참고하시 랍니다.

5. 인수에 한 사항 : 해당 항 없습니다.

6. 상장 매매에 한 사항 : 해당 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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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 한 펀드 드

한 신탁 1 (주식) 53999

A AQ509

A-e BX920

A-G BP114

C C6393

C2 C6394

C3 C6395

C4 C6396

C-e C6397

C-F A8646

C-G BP115

C-P C6398

C-Pe C6399

C-R C6400

C-Re C6401

C-W C6402

S AQ503

S-P C6403

2. 집합투자기구의 연

경시행 경 항

2006년 01월 16 신탁 정

2007년 05월 25 핵심

2007년 08월 01 신탁 경

▪ 경전 : 한 거 플러스A 주식 신탁 K-1

▪ 경 : 한 패스파 A 주식 신탁 1

2009년 05월 02 본시 에 신탁 경

[ 경전 : 한 패스파 A 주식 신탁 1

⇒ 경 : 한 패스파 신탁 1 (주식)]

2010년 05월 03 판매 보수 하

2014년 03월 20 에 종 전

종 S 수 신

2015년 03월 31 종 C-F 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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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29 종 수 신 (종 A-G, 종 C-G)

2017년 09월 27 종 수 신 (종 A-e)

2018년 03월 28 신탁 경 : [한 패스파 신탁 1 (주식) 

→ 한 신탁 1 (주식)]

비 수 경[[(KOSPI × 90%) + (CD × 10%)] → [(KOSPI 주 수

× 70%) + (KOSDAQ 수 × 20%) + (CD × 10%)]]

종 수 신 (종 C, 종 C2, 종 C3, 종 C4, 종 C-e, 종 C-P, 종

C-Pe, 종 C-R, 종 C-Re, 종 C-W, 종 S-P)

매수수료 제

집합 업 보수 하

판매 보수 하(종 A, 종 A-e, 종 A-G, 종 C-G)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신탁 가 납 가능한 신탁 신탁계약 간 정하 않고 습니다.

신탁 신탁계약 간 적 신탁 존 간 미하는 것 수 저 간

또는 만 등 미 다 수 습니다.

(주 1) 또는 집합 규약 정한 경 에는 강제 해 (해 ) 거나, 전에 정한 절차에 라 해

(해 ) 수 습니다. 한 항 “제 5 . 집합 해 에 한 항” 참고하시 랍니

다.

4. 집합투자업자

한 신탁 주식

주 연락처 시 등포 당 88 한 빌

( 전 : 02-3276-4700, www.kim.co.kr)

(주 1) 집합 업 에 한 한 항 “제 4 . 집합 업 에 한 항” 참고하시 랍니다.

5. 운용 문인력

가. 전문

(1) 책 전문 [2018.02.28 ]

생년 주 경
다

집합

수

다

집합

규

1984 차 0 개 0 억원

- 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

- 2008.11. ~ 2009.08. 키

- 2009.08. ~ 2010.10. KB

- 2010.10. ~ 2016.06. 한가람 문

주식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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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 ~    한 신탁

어 본 , 주식 본

(2) 책 전문 : 해당 항 없습니다.

생년 주 경다
집합

수(개)

다
집합
규 (억원)

- - - - - -

(주 1) 책 전문 신탁 결정 결과에 한 책 담하는 전문 니다.

(주 2) 책 전문 책 전문 아닌 신탁 적 전략 등에 한

향 미 수 는 에 한 한 가 전문 니다.

(주 3) 전문 한 집합 , 집합 규 수 한 넷

페 하여 할 수 습니다.

(주 4) 다 집합 수 규 정할 조 집합 는 제 합니다.

※ 집합 과보수가 약정 집합

수 (개) 규 (억원)

책 전문 해당없 해당없

책 전문 - - -

나. 전문 근 경 내역

(1) 책 전문 근 경 내역

책 전문 간

동식 2006년 06월 19 ~ 2006년 12월 13

신동걸 2006년 12월 14 ~ 2007년 02월 13

2007년 02월 14 ~ 2015년 03월 30

안 2012년 03월 13 ~ 2016년 09월 28

민 균 2016년 09월 29 ~ 2017년 05월 23

2017년 05월 24 ~ 

(주1) 근 3년간 책 전문 경 내역 니다.

(2) 책 전문 근 경 내역

책 전문 간

- -

- -

(주1) 근 3년간 책 전문 경 내역 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 종 태 : 신탁, (주식 ), 개 , 가 ,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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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 조

신탁 제231조에 거한 종 신탁 판매보수 차 하여 가격

다 거나 판매수수료가 다 여러 종 수 행하 , 신탁 행하는 종

수 아래 같습니다. 

가 격

종 A 제한없

종 A-e 판매 전 매체( 라 ) 하여 가 한

종 A-G
가 문업 문 고 그 결과에 라 수 매수 청

하는 등 등 없 수 매수하는

종 C 제한없

종 C2 종 C 수 매수 1년

종 C3 종 C 수 매수 2년

종 C4 종 C 수 매수 3년

종 C-e 판매 전 매체( 라 ) 하여 가 한

종 C-F

가. 에 한 집합 ( 에 한 것 집합 가

것 포함)

나. 시행 제10조 제2항 업규정 제1-4조에 정하는 또는

가 정 에 ( 에 하는 포함)

다. 50억원 매 한 개 거나 50억원 매 한

종 C-G
가 문업 문 고 그 결과에 라 수 매수 청

하는 등 등 없 수 매수하는

종 C-P
득 제20조 3 득 시행 제40조 2에 연 저 계좌 하여 가

한

종 C-Pe
판매 전 매체( 라 ) 하여 가 한 득 제20조 3 득

시행 제40조 2에 연 저 계좌 하여 가 한

종 C-R 근 퇴 여보 에 한 퇴 연 업

종 C-Re
판매 전 매체( 라 ) 하여 가 한 근 퇴 여보 에 한

퇴 연 업

종 C-W

가. 판매 종합 계좌 보 한

나. 제105조 규정에 해 신탁 하는 신탁업

다. 보험업 제108조 규정에 한 계정 신탁업

라. 집합 업 가 판매하는 수 에 가 하고 하는

종 S
집합 에 한정하여 개업 가 (겸 업 는 제 한다)

가 개 한 라 판매시스 에 원 가 한

종 S-P

집합 에 한정하여 개업 가 (겸 업 는 제 한다)

가 개 한 라 판매시스 에 원 가 한 득 제20조 3 득

시행 제40조 2에 연 저 계좌 하여 가 한

(주1) 판매수수료는 해당 내에 판매 가 정하 , 판매 가 판매수수료 달 정하거나 경하는

경 에는 적 전 업 집합 업 한 에 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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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판매 판매수수료 판매 , 집합 업 한 넷 페 등에 공시 니

넷 페 등 참고하시 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

신탁 내 주식 시행 제94조 제2항 제4 에 규정하는 주 하

신탁 60% 내 가 비 저평가 주식 는 주식에 주

하여 주식 가격 승에 본 득 하고, 채 어 등에

하여 가적 득 함 적 합니다.

그러나, 적 달 다는 보 없 , 집합 업 , 판매 , 신탁업 등 신

탁과 어 한 당 원 보 또는 적 달 보 하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상

가. 

한

( 액 비)
내

주식 60%

- 주식: 제4조 제4항 규정에 한 제4

조 제8항 규정에 한 탁 과

탁 ( 제9조 제15항 제3 주

행한 것 시 에 업공개 하여 행한

공 주 등에 한한다)

- 내에 행 어 내에 거래 는 주식에

는 신탁 액 60% 한다.

채 40% 하

제4조 제3항 규정에 한 채 , 채 , 

수채 ( 에 하여 접 행한 채

말한다), 채 (취득시 신 평가등 A(-) 어야

하 , 채 동 에 한 에 한

동 계 에 라 행하는 채 주택저당채 동

또는 한 주택 공 에 라 행 는 주택저

당채 담보 채 또는 주택저당 제 한다)

동 40% 하

동 에 한 에 한 동 계 에 라

행 는 채, 주택저당채 동 또는 한 주택

공 에 라 행 는 주택저당채 담보 채 또는

주택저당

어 40% 하

업어 ( 업 업에 필 한 조달하 해

행하는 약 어 시행 제4조에 정하는 건

갖 것), 업어 제 한 어 양

(양 제 하고는 취득시 신 평가등

A3(-)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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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등

5% 하
제110조에 하여 신탁업 가 행한 수 , 제9

조 제21항 규정에 한 집합

다만, 제234조 규정에 한 수집합 집합 에

하여는 신탁 액 30% 할 수 다.

매조건 매
신탁 보 하는 액 50% 하

( 정 간 에 매수할 것 조건 매 하는 경 말한다)

여 신탁 보 하는 액 50% 하

파생
험평가액

10% 하
내ㆍ 파생 [아래 참조]

- 시행 제268조 제4항 규정에 한 신탁업 고 과 거래

- 집합 업 는 매 원 하게 하고 적 하 하여 필 한 경

다 각 할 수 다. 

1. 단 ( 시행 제83조 제3항 에 한 30 내 전 여 말한다)

2. 에 (만 1년 내 에 한한다)

3. 매조건 매수( 정 간 에 매 할 것 조건 매수하는 경 말한다)

-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는 신탁계약 제18조 제1 내 제4 규정 그

한 적 하 아니한다. 다만, 다 제4 제5 에 해당하는 경 에는 비

한 날 15 내에 그 한 에 적합하 하여야 한다.

1. 신탁 정 1월간

2. 신탁 계 간 종료 전 1월간( 계 간 3월 경 에 한한다)

3. 신탁 계약 간 종료 전 1월간(계약 간 3월 경 에 한한다)

4. 3 업 동안 누적하여 가 정 또는 해 청 가 각각 신탁 액 10% 과하는

경

5. 신탁 등 가격 동 신탁계약 제18조 제1 내 제4 규정

하게 는 경

-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피하게 신탁계약 제18조 제5 내 제9 , 제

19조 제2 내 제7 에 한 과하게 는 경 에는 과 3개월 ( 등

신탁 에 저한 실 래하 아니하고는 처 가능한 그 처

가능한 시 )는 그 한 에 적합한 것 본다.

1. 신탁 에 하는 가격 동

2. 신탁 해

3. 담보 실행 등 행

4. 신탁 에 하는 행한 합병 또는 할합병

5. 그 에 가 취득 없 한 과하게 경

- 신탁계약 제19조 제2 본문, 제3 가 , 제5 내 제7 규정 신탁 정

1개월 는 적 하 아니한다.

- 집합 업 는 신 평가등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에 정한 신 평가등

미만 하락한 경 에는 해당 3개월 내에 처 하는 등 보 한 적절한 조

취하여야 한다. 다만, 등 간 3개월 내에 해당 각적 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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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에는 신탁업 하여 간 연 등 필 한 조 결정하여야 한다.

※ 파생

적 내

내

파생

주식

채

주식ㆍ채 나 주식ㆍ

채 가격, , 

, 단 또는

하는 수 등

헤

헤 적

파생

스

거래

헤

헤 적

거래시점에 하는 약정

근거가 는 채 또는

채무 액 신탁 보

하는 채 또는 채무 액

100% 하

(주1) 신탁 파생 매매에 험평가액( 험 피거래 제 함) 신탁 액 10%

하가 합니다.

나. 제한

제한 종 제한 내 적

해 계

제한

- 신탁 액 10% 과하여 시행 제84조에 정하

는 집합 업 해 계 에게 다 각 하는

행 . 다만, 집합 업 주주나 계열 해 계 과는 다

각 할 수 없다.

가. 신탁계약 제 17 조 제 2 항 제 1 에 단

나. 매조건 매수( 정 간 에 매 할 것 조건 매

수하는 경 말한다)

－ 시행 제86조에 정하는 한 과하여 집합 업 계열

가 행한 취득하는 행

동 종

제한

－ 신탁 액 10% 과하여 동 종 (집합

제 하 , 시행 제80조 제3항 규정에 한 원 시

양 , 업어 어 , 채 ㆍ ㆍ

원 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 포함한다)에 하는 행 . 경

동 등 행한 과 제 한

각각 동 종 본다.

정

1 개월간

- 다만, 다 각 경 에는 각 에 정하는 에 라 10%

과하여 동 종 에 할 수 다.

가. 채 , 한 행 제 69 조에 한 행 안정

가나 단체가 원 보 한 채 에 신탁

액 100% 하는 경

나. 채 , 수채 (가 에 해당하는 것 제 한다), 접

에 라 행한 어 ( 업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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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9 조 제 2 항 제 5 각 할 ㆍ매매ㆍ 개 또

는 수한 어 만 해당한다), 시행 제 79 조 제 2 항 제 5

가 행한 어 또는 양

, 같 가 ㆍ 행한 채

, 시행 제 79 조 제 2 항 제 5 가

보 한 채 ( 집 행한 채 만 해당

한다) 또는 어 , 경제 개 에 가 어 는 가나

보 등 고 하여 시행규 제 10 조 2 에 정하는 가

가 행한 채 , 주택저당채 동 또는 한 주택 공

에 주택저당채 담보 채 또는 주택저당 (주택저당

채 동 에 주택저당채 동 , 한 주택

공 에 한 주택 공 또는 시행 제 79 조 제 2 항

제 5 가 보 한 주택저당

말한다), 시행 제 79 조 제 2 항 제 5 가

규정에 에 전 여하거나 ㆍ 탁하

여 취득한 채 에 신탁 액 30% 하는 경

다. 동 등 행한 (그 등 행한 과

탁 포함한다. 하 조에 같다) 시가

액비 10% 과하는 경 에 그 시가 액 비 하

는 경 . 경 시가 액비 거래 가 개 하는 시

또는 해 시 매 그 종시가

액 그 시 에 거래 는 든 종 종시가 액 합한

액 나눈 비 1 개월간 평균한 비 계 하 , 매월 말

정하여 그 다 1 개월간 적 한다.

- 신탁 액 동 등 행한 수

10% 과하여 하는 행

집합

제한

- 신탁 집합 ( 제279조 제1항 집합

포함한다. 하 에 같다)에 함에 어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가. 신탁 액 20% 과하여 같 집합 (

제 279 조 제 1 항 집합 포함한다) 집합

에 하는 행 . 다만, 수집합 ( 보 등

고 하여 업규정 제 4-52 조 제 2 항에 정하는

수집합 에 한정한다) 집합 경 에는

신탁 액 30% 할 수 다.

정

１개월간

나. 집합 에 액 40% 과하여 할 수 는 집

합 ( 제 279 조 제 1 항 집합 포함한

다) 집합 에 하는 행

다. 신탁 액 5% 내에 시행 제 80 조 제 10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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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하는 비 과하여 집합 ( 집합

에 당하는 집합 포함한다) 집합

에 하는 행

라. 신탁 같 집합 ( 제 279 조 제 1 항

집합 포함한다) 집합 수 20%

과하여 하는 행 . 경 그 비 계 하는 날

한다.

. 신탁 수 판매하는 매매업 또는 개

업 가 는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신탁 하는

다 집합 ( 제 279 조 제 1 항 집합

포함한다) 집합 판매하는 매매업 { 매

매업 ( 에 라 에 매매업에 당하는 업

하는 말한다) 포함한다} 또는 개업 {

개업 ( 에 라 에 개업에 당하는 업

하는 말한다) 포함한다}가 는 판매수수료 판

매보수 합계가 시행 제 80 조 제 11 항 정하는

과하여 집합 에 하는 행

파생

제한

- 파생 매매에 험평가액 신탁 액에 채

액 뺀 가액 100% 과하여 하는 행

- 파생 매매 하여 동 등 행한

가격 동 한 험평가액 신탁 액 10%

과하여 하는 행

- 같 거래 과 파생 매매에 거래 험평가

액 신탁 액 10% 과하여 하는 행

정

１개월간

- 시행 제80조 제5항에 정하는 적격 건 갖 한

파생 매매하는 행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략, 험 리

가. 전략 험

-  주식 전략

ㅇ 내 가 비 저평가 주식 매 나 EPS(주당순 ) 높 것

라 는 주식에 할 계 니다.

ㅇ 가 척 [ROE( 본 ) 비 저PBR(주가순 비 )과 EPS(주당순 ) Growth 

비 저PER(주가수 비 ) ] 척 [매 액 Growth EPS(주당순 ) Growth 

] 한 Stock Screening 당 애널 스 에 한 정 적 평가 등 하여

종 정할 계 니다.

ㅇ 전략 제할 계 니다. (철저하게 Bottom-Up Approach 식 수)

- 채 전략



20

ㅇ 고채, 안채 주 주 · 하 신 평가등 A- 채에 적

· 할 계 니다.

※ 비 수 : [(KOSPI 주 수 × 70%) + (KOSDAQ 수 × 20%) + (CD × 10%)]

■ 비 수 정

ㅇ 시 수 과 펀드 스타 ( 주) 고 한 공정한 비 하여 KOSPI 

수 KOSDAQ 수 시가 액 가 평균하여 한 수 하

, 적 주식편 비 (신탁계약 고 주식편 비 90%수 ) 감안하여 비

수 정하 습니다.

※ 주 수: 한 거래 가 시 종 시가 액 101 300 200

개 종 하는 수

※ 주 수: 한 거래 가 시 종 시가 액 301 그 하

든 종 포함하여 하는 수

※ KOSDAQ 수: 스닥시 종합적 나타내 하여 하는 수 스닥

시 에 보 주 종 하여 스닥 시 에 업 주가에 주식수

가 평균한 시가 액 수

☞ 시장상 ,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 비 지수의 등장 등에 라 비 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

며, 비 지수가 변경되는 경 법령에 정한 절차에 라 공시될 정입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상 , 시장상 등에 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험

신탁 원본 보 하 않습니다. 라 , 원본 전 또는 에 한 실 험

존 하 액 실 내 감 험 전적 가 담하 , 집합 업 나 판매

등 어 당 실에 하여 책 아니합니다. 또한, 신탁 보

적 는 행 등에 집합 매 하는 경 에 행 과 달 보 에 라

보험공 가 보 하 아니합니다.

아래의 내 은 이 집합투자기 상 투자시 인지해야할 위험들을 상 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 이 이 집합투자기 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험

험 주 내

원본 실

험

신탁 원본( 하 “ 원 액” 라 함) 보 하 않습니다. 라

신탁에 한 는 원 액 전 또는 에 한 실 험 , 

원 액 실 험 전적 가 담합니다.

주식가격

하락 험

신탁 한 거래 에 주식에 주 하므 주식 가격하락 험에

노 니다. , 주식가격 종 행 업 경, 무 신 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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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라 격하게 하락할 수 고, 에 원 액 실 생할 수 습니다.

시 험 신탁 주식, 채 등 에 함 내 시 주가, 

타 거시경제 에 험에 노 니다. 또한 한 정 ·경제 , 

정 조 제 경 등 에 향 미 수 , 에 원

액 실 생할 수 습니다.

신 험 신탁에 하는 주식, 채 , 파생 거래 등에 어 행 나 거래

업 경, 무 신 태 악 등에 라 행 나 거래

신 등 하락, 채무 행, 생 등에 매연 한 비 생과 함께

원 액 실 생할 수 습니다.

동 험 신탁에 하는 시 규 등 감안할 거래량 하 한 종

에 하는 경 종 동 족에 제약 생할 수 , 

한 매연 나 거래비 가 등 비 생과 함께 원 액 실

생할 수 습니다.

채무 행

험

신탁에 하는 채 행주체가 흐 족 해 채무 행

할 경 한 채 에 한 원 실 생해 원 액 실 생할

수 고, 아 러 채 원 등에 한 수 료 간 어짐에 매연

등 비 또한 생할 수 습니다.

동 험

신탁에 하는 채 가격 에 해 결정 니다. 적

하락하 채 가격 승에 한 본 득 생하고 승하 채 가격

하락에 한 본 실 생합니다. 라 승에 한 채 가격 하락

원 액 실 생할 수 습니다.

험 신탁에 하는 채 가격 채 만 전에 생하는 수 액

채 시 과 같 어 다고 가정하고 습니다. 그러나

실제 는 채 시 항 하고 어, 만 수 시 시 당

시 보다 낮아 경 채 생하는 수 수 보다 적어

수 습니다.

집합

가격 동 험

신탁 집합 (ETF 등)에 집합 하 문에 피

한 집합 가격 하락 등에 라 원 액 실 생할 수 습니다.

파생

험

신탁에 가격 동 하 한 헤 전략 등 함에

어 파생 할 시 내 수 과 시 수에 라 과

한 가격 보 경 , 한 실 원 액 실 생할 수

습니다.

파생 거 거액 결제가 가능한 파생 그 체에

는 액보다 당히 큰 실 생할 수 , 그에 라 원 액

실 생할 수 습니다.

또한 파생 계약종료시점 므 계약 간 종료 시 동계약 차월물 등

전해야 합니다. 경 가적 전비 생하거나 차월물과 당월물 간 가격

차 등 한 실 원 액 실 생할 수 습니다.

정 신탁에 하는 정 또는 RP매 과 같 간 정해져 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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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매

험

경 시 매각 제한 고, 해 시 약정 적 등

생 수 습니다. 해 는 매연 비 생함과 동시에 약정

적 등 당 했 수 보다 적어 험 습니다.

단 ( )

액

험

신탁에 실행하는 간 단 ( 하 라 함)

는 ( 행, , 보험, 드 등) 족 등 해 만 에

루어 않 수 습니다. 경 는 매연 에 비

생과 함께 미 에 원 액 실 생할 수 습니다. 

또한, 신탁 내 에 않는 액 신탁 에 하게 니

다. 경 신탁 ( 행, 한 등) 족 해 당해

액 물 수 등 차 해 는 매연 한 비 생과 함

께 원 액 실 생할 수 습니다. 

나. 수 험

험 주 내

여

험

신탁에 보 하고 는 여할 경 , 개 거래 시스

나 거래 파 해 수가 적시에 루어 않아

신탁 매매가 원 히 루어 않 수 , 한 는 비

담과 원 액 실 생할 수 습니다.

매조건

채 매

에

한 험

신탁 하는 매조건 채 (RP) 단 종 정 간

난 채 다시 매수할 것 원 채 매 하는 거래계약 니다. 라

단 간에 조달하는 격 가 고 에 험 포함하고

습니다. 또한 매조건 채 매 에 한 조달 매 할 경 조

달과 에 한 간 , 등 미래 경제 에 라 조달 가

보다 높아져 원 액에 실 래할 수 습니다. 

스

험

신탁 하는 스 파생 종 니다. 라 , 파생 거

래 본적 험 내포하고 습니다. 어, 스 동에 라 (스

포 swap pay position 경 : 하락시, swap receive position 경 : 

승시) 신탁 실 래할 수 습니다.  

공 주

험

신탁 하는 업공개가 는 주식( 하 “공 주”라 함) 과거거래 전

가 없 문에 존 주식보다 큰 가격 동 수 할 수 습니다. 또한 공 주

물량 한정 어 어 동 한 거래 하 는 시 참여 들 경 한 가격에

그 고 한 물량 취득하는 어 제약 수 습니다. 그 고 공 주는 보

다 한 가격과 많 물량 보하 하여 정 간 매 규정(Lock-up)에

종 수 , 간 동안 가적 가격 하락하여 는 원 액

실 생할 수 습니다.

다. 타 험

험 주 내

매 신탁 매청 과 매 가격 적 다 문에 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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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험 매 가격 적 집합 가 동 하여 매청 액과

차 가 날 수 , 경 심 어는 매청 평가액 비 실 생할 수

습니다.

매연

험

다 과 같 경 에는 신탁 매가 연 수 습니다.

1. 신탁 처 가능하여 실 매에 할 수 없는 경 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가. 뚜 한 거래 등 신탁 처 할 수 없는 경

나. 시 나 해 시 폐 ·휴 또는 거래정 , 그 에 에 하는

신탁 처 할 수 없는 경

다. 천 , 그 에 에 하는 가 생한 경

2. 수 간 평 해 염 가 는 경 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가. 생 등 하여 신탁 처 하여 매에 하는 경 에 다

수 해 염 가 는 경

나. 신탁 에 하는 시가가 없어 매청 에 하는 경 에 다

수 해 염 가 는 경

다. 량 매청 에 하는 것 수 간 평 해 염 가 는 경

3. 매 청 거나 판매 ·집합 업 ·신탁업 등 해 등 하여

수 매할 수 없는 경

4. 그 에 제1 제3 경 에 하는 경 원 가 매연 가

필 하다고 정한 경

량 매

험

신탁에 집 량 매가 생할 경 에는 매 적 조달해야

합니다. 하여 전략 하거나 과적 전략 하는 어

제약 수 고, 는 매 집합 존 집합 가 에

실 래하여 원 액 실 래할 수 습니다.

해 험 신탁(존 하는 동안 가 집할 수 는 신탁 한정한다)

정한 1년 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 경 또는 신탁(존 하는 동안

가 집할 수 는 신탁 한정한다) 정하고 1년 난

1개월간 계 하여 신탁 원본액 50억원 미만 경 집합 업 가 신탁

해 하는 등 동 없 신탁 해 수 습니다.

가 정

험

신탁 집합 규약에 라 가 정 수 습니다. 가 정에

존 들 희 시킬 수 습니다.

집합

규

험

신탁 정규 가 적정규 에 미달하거나 매 등 하여 정규 가

정 수 하 아 는 경 편 등 정 적

가능할 수 고, 하여 신탁 과 가 하락에 향 미 수

습니다.

공정가액

정 험

시 가격 없는 에 하여 집합 업 집합 평가 원 는 공정가액

정 결정하고 에 라 평가가 루어 집니다. 러한 경 에는 공정가액

시 가 정 히 한다고 보 할 수 없고 정 한 가 에 한 논란 생할 험

습니다.

당

험

신탁 보 하는 에 하여 당락 각 종 당액 정하여

당해 신탁 가격에 합니다. 당 액 주주 에

정 는 실제 당 액과 차 가 수 , 정 실제 당 액 당 액

보다 적어 경 신탁 가 하락 수 습니다. 

행 신탁 함에 어 보 에 하여 량 가 고 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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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매수청 등 타 행 할 수 습니다. 러한 행 하여

집합 경제적 가 시키고 보 할 수 신 실

다하 만 그럼에 하고 행 결과가 집합 가 에 정적 향

래할 수 습니다.

거래

험

신탁 보 한 시 폐 , 휴 또는 전 , 천 등

가피한 매매거래가 수 고 합병, 할 등과 같 업행 가 루어 는

과정에 해당 거래가 수 습니다. 

해당 과정에 평가가 고 거래가 개 어 다시 평가가 루어

적절하게 가 시키 할 수 평가가 개 시에 가격

에 라 수 동 크게 생할 수 습니다.

실적

험

과거 실적 과거 과 나타낼 뿐 미래 과 보 하 않습니다.

가격

정

험

신탁 가격 정함에 어 무 , 채 평가 , 판매 등

업무처 하여 가 생할 수 , 러한 가 에

정한 차 과하 않는 경 에는 보 한 조 취하

아니할 수 습니다. 라 가 정 가 러한 차 내에 생한 경

당해 신탁 청약하거나 매한 , 존 들 에 다 경제적

가 수 할 수 습니다.

, 조

규제 등

제 적

험

내 , 조 규제 등 정책 나 제 경에 라 집합 에 한

향 미 수 습니다. 

프

스 험

집합 업 는 적 적 달 하 하여 프 스 합니다. 

집합 업 에게 여 량에 한 동 결과는 집합 업 능 에

좌 고 히 적절한 식 하고 공적 전략 행하는 펀드매니저

능 에 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신탁뿐만 아니라 다수 다 신탁 담당할 수 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 퇴 등 신탁계약 간 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경

험 습니다.

라. 집합 에 적합한

- 신탁 근 결 전 3년간 주간수 동 (연 ) 11.29% 므 6개

험등 험 가 다 높 3등 니다. 

- 또한, 신탁 신탁 60% 주식에 하여, 주식시 하락 등에

실 험에 노 므 주식가격 동 험 감내할 수 고 원본 실 크게 생할 수

다는 험 아는 에게 적합합니다.

- 험등 매결 시 다 수 동 정하게 경 험

등 경 수 습니다.

- 신탁 종 신탁 판매보수 차 하여 가격 다 거나 판매수수

료가 다 여러 종 수 행하여 향에 합하 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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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습니다. 라 , 는 가 격, 향 등 고 하여 에게 적합한

수 매 하여야 합니다.

※ 수 동 미

수 동 ( 편차) 란 간 동안 신탁 수 평균수 과 비하여 동한

정하 한 계량 , 신탁 험 정 나타내는 고 습니다. 수

동 ( 편차) 값 클수 미래 수 에 한 실 가하여 신탁 험 커

게 미합니다.

※ 경전ㆍ 험등 경

경 경전 험등 경 험등 험등 경

2016.07.02 1등 3등

- 험등 체계 개편 (5단계 → 6단계)

- 근 결 전 3년간 주간수

동 (연 ) 10% 과 15% 하

[집합 험등 ]

험등 근 결 전 3년간 주간수 동 (연 )

1등 매 높 험 25% 과

2등 높 험 15% 과 25% 하

3등 다 높 험 10% 과 15% 하

4등 보 험 5% 과 10% 하

5등 낮 험 0.5% 과 5% 하

6등 매 낮 험 0.5% 하

(주) 1. 집합 험등 당해 신탁 집합 업 한 신탁 내 니다. 

라 , 다 집합 업 집합 험등 과는 차 가 수 습니다.

2. 정 3년 경과한 집합 는 한 정 없는 한 실제 수 동 ( : 근 결

5등

4등

2등

6등

3등

1등수

(Return)

험

(Risk)

6등        5등       4등       3등         2등       1등
매 낮 험 낮 험    보 험   다 높 험  높 험  매 높 험

신탁 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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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3년간 주간수 편차) 험등 합니다. 라 , 정 3년 경과

하 않 집합 는 실제 수 동 등 경 험등 경 수

습니다.

11. 매입, 환매, 환 차 기 가격 용기

가. 매

(1) 매

신탁 수 취득하시 판매 업점에 업시간 에 매 하 야 합

니다. 다만, 판매 에 라 판매 개시하는 경 , 라 한 매 가능합니다. 또한

신탁 매 시 동 체 한 납 가능함 알 드 니다.

(2) 종 가 격

취판매수수료 취판매수수료

종 A 납 액 1% 없

종 A-e 납 액 0.5% 내 없

종 A-G 납 액 0.7% 내 없

종 C 없 없

종 C2 없 없

종 C3 없 없

종 C4 없 없

종 C-e 없 없

종 C-F 없 없

종 C-G 없 없

종 C-P 없 없

종 C-Pe 없 없

종 C-R 없 없

종 C-Re 없 없

종 C-W 없 없

종 S 없 3년 미만 매시 매 액 0.15% 내

종 S-P 없 없

(주1) 판매수수료는 해당 내에 판매 가 정하 , 판매 가 판매수수료 달 정하거나 경하는

경 에는 적 전 업 집합 업 한 에 보하여야 합니다.

(주2) 판매 판매수수료 판매 , 집합 업 한 넷 페 등에 공시 니

넷 페 등 참고하시 랍니다. 

(주3) 종 수 가 격에 한 항 “제2 . 6. 집합 조” 참고하시 랍니다.

(3) 매 청 시 적 는 가격

1) 15시 30 [ 3시 30 ] 전에 납 한 경 : 납 한 업 제2 업

에 공고 는 수 가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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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업 제2 업

납
가격 적

수 매

2) 15시 30 [ 3시 30 ] 경과 에 납 한 경 : 납 한 업 제3

업 에 공고 는 수 가격 적

제1 업 제2 업 제3 업

납
가격 적

수 매

※ 수 판매 는 전 시스 에 라 매 또는 매업무 처 한 경 에는 거래전 에

시 시점 매 또는 매 청 한 시점 니다. 다만, 수 개 적 매 또는

매청 없 전약정에 라 주 적 수 매 또는 매업무가 처 는 경

에는 매 또는 매 시점 전에 매 또는 매청 가 루어 것 니다.

나. 매

(1) 수 매

신탁 수 매하시 판매 업점에 매청 하거나 판매 에 라

넷에 라 매청 할 수 습니다.

(2) 매청 시 적 는 가격

1) 15시 30 [ 3시 30 ] 전에 매 청 한 경 : 매 청 한 날 제2 업 에

공고 는 수 가격 적 하여 제4 업 에 매 액

제1 업 제2 업 제3 업    제4 업

매청 가격 적 매

2) 15시 30 [ 3시 30 ] 경과 에 매 청 한 경 : 매 청 한 날 제3 업

에 공고 는 수 가격 적 하여 제4 업 에 매 액

제1 업 제2 업    제3 업    제4 업

매청 가격 적 매

※ 수 판매 는 전 시스 에 라 매 또는 매업무 처 한 경 에는 거래전 에

시 시점 매 또는 매 청 한 시점 니다. 다만, 수 개 적 매 또는

매청 없 전약정에 라 주 적 수 매 또는 매업무가 처 는 경

에는 매 또는 매 시점 전에 매 또는 매청 가 루어 것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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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가 해 ㆍ허가취 , 업무정 등 ( 하 “해 등”) 하여 매청 에 할 수

없는 경 에는 집합 업 에 접 청 할 수 , 집합 업 가 해 등 하여

매에 할 수 없는 경 에는 신탁업 에 접 청 할 수 습니다.

판매 는 집합 업 또는 신탁업 매 에 등 공제한

액 수 에게 합니다.

매 신탁 보 전 또는 신탁 매각하여 조 한 전

합니다. 다만, 신탁 수 전원 동 얻 경 에는 신탁 할

수 습니다.

(3) 매수수료

신탁 수 가 수 매하는 경 수 에게 매수수료 과하 아니합니

다.

(4) 수 매

수 는 하고 는 수 에 하여 매 청 할 수 습니다. 수 가 수

에 한 매 청 한 경 판매 는 그 수 매하고, 여좌수에 하여

는 수 합니다.

(5) 수 매제한

집합 업 는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는 매청 에 하 아니할 수 습

니다. 

1. 수 또는 행 할 정하 하여 정한 날 정하여 수

에 수 또는 그 행 할 수 또는 보 한 경

정한 날 전전 업 (15시 30 경과 에 매청 한 경 전전 업 )과 그

행 할 날 에 매청 한 경

2. 또는 에 한 에 하여 매가 제한 는 경

(6) 수 매연

과 집합 규약에 정한 하여 매 에 수 매할 수 없게 경 에는

집합 업 는 수 매 연 할 수 습니다. 매가 연 경 집합 업 는

체없 매연 수 개 등 향 처 계 수 판매 에게 하여

야 합니다.

※ 매연

1. 신탁 처 가능하여 실 매에 할 수 없는 경 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가. 뚜 한 거래 등 신탁 처 할 수 없는 경

나. 시 나 해 시 폐 ·휴 또는 거래정 , 그 에 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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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처 할 수 없는 경

다. 천 , 그 에 에 하는 가 생한 경

2. 수 간 평 해 염 가 는 경 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가. 생 등 하여 신탁 처 하여 매에 하는 경 에 다 수

해 염 가 는 경

나. 신탁 에 하는 시가가 없어 매청 에 하는 경 에 다 수

해 염 가 는 경

다. 량 매청 에 하는 것 수 간 평 해 염 가 는 경

3. 매 청 거나 판매 ·집합 업 ·신탁업 등 해 등 하여 수

매할 수 없는 경

4. 그 에 제1 제3 경 에 하는 경 원 가 매연 가 필 하다고

정한 경

※ 매연 간 에는 신탁 수 행 판매 할 수 없습니다.

(7) 수 매

집합 업 는 신탁 가 매연 에 해당하거나 수 ( 매연 )에

매 결 하는 경 매연 에 해당하 아니하는 (정 )에 하여는 수

가 하고 는 수 에 라 매에 할 수 습니다. 

집합 업 는 수 매하거나 매연 한 수 에 매 결 한

경 에는 제237조 제7항에 라 매 결정한 날 전날 매연 원

는 나 (정 ) 하여야 합니다.

집합 업 는 정 에 하여는 집합 규약에 정한 그 정 에 한

가격 계 하여 수 가 하고 는 수 에 라 매 하여야 합니다.

집합 업 는 제237조 제6항에 라 매가 연 신탁 만 신탁

정한 경 에는 정 신탁 수 계 하여 행ㆍ판매 매할 수

습니다.

집합 업 는 제237조 제5항에 라 매 하는 경 에는 체 없 내 판매

, 신탁업 수 에게 하여야 하 , 판매 는 내 본ㆍ 점에 게시하

여야 합니다.

※ 매 청 매청 취 (정정) 등

신탁 수 매 청 매청 취 (정정)는 매 청 매청 당

15시 30 [ 3시 30 ] 전 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 [ 3시 30 ] 경과 매

청 매청 취 (정정)는 매 청 매청 당 17시[ 5시] 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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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 전

① 집합 업 는 수 전 청 계없 수 보 간(당해 수 매수

또는 취득 하여 다 종 수 전 하 해 전 시 적 는 당해

수 가격 적 말한다)에 라 다 각 에 정하는 종 수

동 전 합니다. 다만, 수 가 매 하는 수 종 C 수 에 한합니다.

1. 종 C 수 매수 1년 는 경 종 C 수 종 C2 수

전

2. 종 C 수 매수 2년 는 경 종 C2 수 종 C3 수

전

3. 종 C 수 매수 3년 는 경 종 C3 수 종 C4 수

전

② 제1항 규정에 라 전 하는 경 에는 각 해당 전 에 전 처 합니다. 다만, 전

업 아닌 경 에는 업 에 전 처 합니다.

③ 제1항 규정에 라 전 하는 경 에 적 는 가격 해당 전 종 수

가격 합니다.

④ 제1항 규정에 하고 수 매 또는 매청 등에 절차가 행 경 에

는 당해 매 또는 매청 등에 절차가 처 업 에 전 처 할 수 습니다.

12. 기 가격 산 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가격 정 공시

  내    

정

당 에 공고 는 가격[당해 종 수 가격] 공고ㆍ게시 전날

차 조 에 계 신탁[당해 종 수 당액] 액에

채 액 차감한 액(순 액[당해 종 수 순 액]) 공고ㆍ게시

전날 수 [당해 종 수 ] 좌수 나누어 정하 , 1,000좌 단

원미만 째 에 4 5 하여 원미만 째 계 합니다.

정주

가격 매 정합니다. 무 는 신탁 전체에 한 가격

당해 종 수 가격 매 정하여 집합 업 에게 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 가 없는 종 수 가격 정ㆍ공고ㆍ게시하 아

니합니다.

공시주 정 가격 매 공고ㆍ게시합니다.

공시
판매 업점, 집합 업 (www.kim.co.kr)ㆍ판매 ㆍ한

(www.kofia.or.kr) 넷 페

종

가격

다

판매보수 차 하여 수 종 가격 할 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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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휴 , 경 등 가격 공시 않 , 해 에 하는 신탁 경 가격

정ㆍ공시 않는 날에 해 시 거래 한 가격 동 하여 신탁 가 가

동 수 습니다.

나. 집합 평가

1) 집합 평가원

평가원

시 가 시 (해 시 포함함)에 거래 종시가 또는 내파생 거

래 는 파생 시 (해 파생 시 포함함)에 공 하는 가격. 다만, 다

각 경 에는 다 각 에 정하는 가격 평가할 수

1. 평가 하는 달 전 3개월간 계 하여 매월 10 시

에 시 가 채무 경 에는 평가 에 시 에 거래

종시가 채 평가 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한 가격

2. 해 시 에 시 가 채무 경 에는 채 평가

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한 가격

공정가액 평가 신 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 에는 공정가액(집합 에 한

종 다 각 항 고 하여 집합 평가 원 가 제79

조 제2항에 실 무 수하고 평가 하여 평가한 가격. 

경 집합 평가 원 는 집합 에 한 채 등

실 에 하여는 원 가 정하여 고시하는 에 라 평가하여야

함) 평가하여야 함

1. 취득가격

2. 거래가격

3. 에 하여 다 각 가 제공한 가격

가. 채 평가

나. 「공 계 」에 계

다. 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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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정평가 감정평가 에 한 」에 감정평가업

. 수업 하는 매매업

. 가 에 하는 에 라 허가ㆍ 가

ㆍ등 등

. 가 에 하는

4. 

5. 집합 가격

단

집합

집합

경

원 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 평가할 수 . 경 집합 업

는 가격에 라 평가한 가격과 에 라 평가한 가격 차

수시 하여야 하 , 그 차 가 원 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 (1,000

5) 과하거나 과할 염 가 는 경 에는 집합 규약에 정하는 에

라 필 한 조 취하여야 함

2) 집합 평가

평가

주식

- 당해 거래 에 평가 에 거래 종시가. 다만, 평가 종시가가

없는 경 에는 평가 순차적 하여 당해 주식 종시가

평가

비

- 취득가. 다만, 취득가 평가하는 것 합 한 것 판단 는 경 에는 집합

평가 원 결 거쳐 달 평가할 수

- 규정에 하고 집합 규약에 평가 정한 경 에는 그에

채무 등

- 2 채 평가 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하여 평가( 채 , 채

, 수채 , 채 , 업어 , 그 에 행한 채무

등). 다만, 제4조 제7항 제1 에 해당하는 채무 파생결합 평가

파생결합

- 행 또는 채 평가 가 제시하는 가격에 하여 집합 평가 원

가 정한 가격 평가

- 규정에 하고 파생결합 거래 에 거래 는 경 당해 거래

에 평가 에 거래 종시가 평가. 다만, 평가 종시가가

없는 경 에는 평가 순차적 하여 당해 종시가

평가

내파생 - 내파생 거래 는 시 에 하는 가격 평가

파생
- 당해 파생 행 또는 채 평가 가 제시하는 가격에 하여 집합

평가 원 가 정한 가격 평가

실물 등

- 시가 또는 신 등 존 하 않는 경 다 각 에 라 평가

1. 동 : 취득가격

2. 실물 : 취득가격

3. 실물 등 :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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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물 등 채무 ( 채 포함) : 취득가격 하 , 생 는

- 규정에 하고 집합 평가 원 에 정하는 경 에는

그 가격 함

집합
- 공고 종 가격 평가. 다만, 집합 그 집합

거래 는 시 에 거래 종시가 평가

타 - 집합 평가 원 결 거쳐 정한 에 라 평가

3) 집합 평가 원 업무 등

주 내

, ㆍ 팅 본 , 험 책 , 감시 , 컴플라 언스ㆍ 험

담당

업 무 집합 평가 원 는 다 각 항 심 ㆍ 결합니다.

1. 집합 평가 에 필 한 항

2. 파생결합 , 파생 , 실물 평가에 한 항

3. 채 등 실 평가에 한 항

4. 전 주식 등 시 매각에 제한 거나 매각 곤란한 평가에 한 항

5. 평가 신 할 만한 시가가 없는 공정가액 정에 한 항

6. 내시 과 해 시 종료시각 차 에 라 시 시점 적 등 평가에

한 항

7. 채 평가 정 경과 채 평가 가 제공하는 가격 적 에 한 항

8. 평가 수정에 한 항

9. 타 평가에 하여 규 집합 평가규정에 한 항

13. 보수 수수료에 한 사항

1) 신탁 판매 등 가 수수료 보수 하게 , 가 격에 라 아

래 같 보수 수수료 등 차 가 습니다.

2) 신탁 는 판매보수 하여 수 판매 ( 매매업 또는

개업 ) 해당 신탁 에게 적 제공하는 역 가에 한 내

료 고 야 합니다.

가. 에게 접 과 는 수수료

취판매수수료 취판매수수료 매수수료

종 A 납 액 1% 없 없

종 A-e 납 액 0.5% 내 없 없

종 A-G 납 액 0.7% 내 없 없

종 C 없 없 없

종 C2 없 없 없

종 C3 없 없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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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C4 없 없 없

종 C-e 없 없 없

종 C-F 없 없 없

종 C-G 없 없 없

종 C-P 없 없 없

종 C-Pe 없 없 없

종 C-R 없 없 없

종 C-Re 없 없 없

종 C-W 없 없 없

종 S 없
3 년 미만 매시

매 액 0.15% 내
없

종 S-P 없 없 없

과 매 시 매시 매시

(주1) 판매수수료는 해당 내에 판매 가 정하 , 판매 가 판매수수료 달 정하거나 경하는

경 에는 적 전 업 집합 업 한 에 보하여야 합니다.

(주2) 판매 판매수수료 판매 , 집합 업 한 넷 페 등에 공시 니

넷 페 등 참고하시 랍니다. 

(주3) 종 수 가 격에 한 항 “제2 . 6. 집합 조” 참고하시 랍니다.

나. 집합 에 과 는 보수 비

과비 (연간, %)

집합

업 보수

판매 보

수

신탁업 보

수

무

보수
타 비 보수

거래

비

종 A 0.6000 0.7000 0.0300 0.0140 0.0024 1.3464 -

종 A-e 0.6000 0.3500 0.0300 0.0140 0.0024 0.9964 -

종 A-G 0.6000 0.4900 0.0300 0.0140 0.0024 1.1364 -

종 C 0.6000 1.3000 0.0300 0.0140 – 1.9440 -

종 C2 0.6000 1.1000 0.0300 0.0140 – 1.7440 –

종 C3 0.6000 0.9000 0.0300 0.0140 – 1.5440 –

종 C4 0.6000 0.7000 0.0300 0.0140 – 1.3440 –

종 C-e 0.6000 0.5000 0.0300 0.0140 – 1.1440 -

종 C-F 0.6000 0.0300 0.0300 0.0140 0.0024 0.6764 -

종 C-G 0.6000 0.6900 0.0300 0.0140 0.0024 1.3364 –

종 C-P 0.6000 0.9500 0.0300 0.0140 – 1.5940 -

종 C-Pe 0.6000 0.4750 0.0300 0.0140 – 1.1190 -

종 C-R 0.6000 0.6300 0.0300 0.0140 – 1.2740 –

종 C-Re 0.6000 0.3150 0.0300 0.0140 – 0.9590 –

종 C-W 0.6000 0.0000 0.0300 0.0140 – 0.6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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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S 0.6000 0.3500 0.0300 0.0140 0.0000 0.9940 -

종 S-P 0.6000 0.2800 0.0300 0.0140 – 0.9240 -

과시
정

매3개월
생시 - 생시

(주 1) 타비 탁 결제비 등 신탁에 경 적, 복적 는 비 ( 거래비

비 제 )등에 해당하는 것 , 계 간 경과한 경 에는 전 계년 타비 비

정 하 , 계 간 경과하 아니한 경 에는 타비 비 연 하여 정

하므 실제 비 할 수 습니다. [ 전 계연 : 2017.01.16 ~ 2018.01.15]

(주 2) 거래비 계 간 경과한 경 에는 전 계년 거래비 비 정 하 , 

계 간 경과하 아니한 경 에는 거래비 비 연 하여 정 하므

실제 비 할 수 습니다. [ 전 계연 : 2017.01.16 ~ 2018.01.15]

(주 3) 보수･비 비 신탁에 는 보수 타비 액 순 연평 액(보수･비 차감

) 나누어 합니다.

※ 1,000만원 할 경 가 담하게 는 수수료 보수･비 간 시

[단 :천원]

간

1 년 3 년 5 년 10 년

종 A 판매수수료 보수･비 237 522 829 1,697 

종 A-e 판매수수료 보수･비 152 366 598 1,263 

종 A-G 판매수수료 보수･비 186 429 691 1,440

종 C 판매수수료 보수･비 199 552 860 1,734

종 C-e 판매수수료 보수･비 117 365 633 1,397 

종 C-F 판매수수료 보수･비 69 217 378 844

종 C-G 판매수수료 보수･비 137 426 736 1,617 

종 C-P 판매수수료 보수･비 163 507 874 1,905 

종 C-Pe 판매수수료 보수･비 115 358 619 1,368 

종 C-R 판매수수료 보수･비 131 406 703 1,546 

종 C-Re 판매수수료 보수･비 98 307 533 1,181 

종 C-W 판매수수료 보수･비 66 207 360 805 

종 S 판매수수료 보수･비 102 318 552 1,222 

종 S-P 판매수수료 보수･비 95 296 514 1,140 

(주 1) 가 1,000 만원 했 경 ᆞ간접적 담할 것 는 수수료 또는 보수ᆞ비

누계액 한 것 니다. 하 , 연간 수 5%, 수수료 보수

ᆞ비 비 정하다고 가정하 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 담하게 는 보수 비 타비

동, 보수 또는 하 여 등에 라 달라 수 에 하시 랍니다. 또한, 종 C 수

보 간 매 1 년 단 종 C2, 종 C3, 종 C4 수 전 가정하여

보수ᆞ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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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 [종 A 종 C] 수 종 보수･비 하는 시점 략 [1 년 11 개월] 는 시

점 나 가납 , 보수 등 경 등에 라 달라 수 습니다. 

(주 3) [종 A], [종 A-e], [종 A-G] 수 경 취판매수수료는 각각 [납 액 1.0%], [납 액

0.5%], [납 액 0.7%] 가정하여 합니다. 라 판매 판매수수료 달 정하는

경 실제 액 할 수 습니다.

(주 4) [종 S] 수 10 년 동안 하는 것 가정하여 취판매수수료 고 하 아니한 수 니다.

14. 이익 배분 과세에 한 사항

가. 

① 수 는 신탁 계 간 종료에 라 생하는 수 또는

행 는 수 돌 수 습니다. 경 수 는 수 판매 간 약

정 없는 한 에 액 공제한 액 내에 가격

수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 업 는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하 , 제242조에 0보다 적 경 에 보합니다.

1. 제238조에 라 평가한 신탁 평가

2. 제240조 제1항 계처 에 신탁 매매

② 또한 신탁계약 간 종료 또는 신탁 해 에 라 생하는 신탁 원본

( 하 “ 등”) 실 수 습니다. 다만, 신탁계약 종료 신탁

매각 연 등 하여 등 곤란한 경 에는 그 가 해

에 할 수 습니다.

③ 수 가 등 개시 5년간 또는 등 청 하 아

니한 에는 그 실하고 판매 에 니다.

※ (집합 매매 평가 보에 항)

2016년 7월 30 매년 결 ㆍ 할 집합 계 간동안 집합 에

라 생한 집합 매매 평가 않고 보 간 동안

합 하여 매할 해당 매 에 하여 과 니다(다만, 보할 수 없는 ㆍ 당 득

등 매년 결 ㆍ 어 과 니다). 경 매연 에 과 보 간 동안 매매 평가

포함한 연간 득 득종합과 액 과할 경 과 담 가하여

하게 하는 경 가 생할 수 니 주 하시 랍니다.

나. 과

득에 한 과 는 득 생하는 신탁 단계에 과 수 에게 하

는 단계에 과 나누어집니다. 

(1) 신탁에 한 과 – 득과 담 없는 것 원

- 신탁 단계에 는 득에 해 담 하 않는 것 원 하고 습니

다. 신탁 에 는 ㆍ 당 득 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 아니하고 수

가 집합 는 날(원본에 전 하는 뜻 약 는

그 약에 라 원본에 전 는 날 신탁계약 간 연 하는 경 에는 그 연 하는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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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원천징수하고 습니다.

- 생 득에 한 에 매 , 보 , 처 등에 생하는 취득 , 등 , 

거래 타 에 해 는 신탁 비 처 하고 습니다. 

(2) 수 에 한 과 - 원천징수 원

- 수 는 집합 는 날(원본에 전 하는 뜻 약 는

그 약에 라 원본에 전 는 날 신탁계약 간 연 하는 경 에는 그 연 하는 날)에 과

에 한 원천징수 당하게 , 신탁 수 계좌간 체, 계좌

경, 실물양 거래하는 경 에 보 간 동안 생한 과 에 한

원천징수 당하고 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 과 계 함에 어 집합

가 하는 내 시 에 (채 집합 등 제 ) 

하는 물, 처 업 주식 등에 생하는 매매ㆍ평가 하는 경 당해

매매ㆍ평가 과 당 득 액에 제 하고 습니다.

- 또한, 내 주식 등에 한 매매ㆍ평가 과 에 제 하고 므 내

주식 등 매매ㆍ평가 실 채 , 주식 당, 비 주식 평가 등에 생하는 보

다 큰 경 수 에 는 실 생했 에 하고 과 수 하시

랍니다.

(3) 수 에 한 과 – 개 , 15.4%( 득 포함)

- 거주 개 는 집합 과 에 해 는 15.4%( 득 14%, 득

1.4%) 원천징수 니다. 러한 득 개 연간 득( 득 당

득) 합계액 2천만원 하 경 에는 과 원천징수 납 무가 종결 나, 연간

득( 득 당 득) 합계액 2천만원 과하는 경 에는 2천만원 과하는 액

다 종합 득과 합 하여 개 득 종합과 니다.

- 내 는 신탁 과 15.4%( 14%, 득 1.4%) 원천

징수( 등 경 에는 제 ) 니다. 러한 득 결 시점에 신탁

게 는 득과 다 득 전체 합 한 득에 하여 적 하여 과

하 , 전에 납 한 원천징수 액 납 액 공제 게 니다. 

(4) 종 C-P, 종 C-Pe, 종 S-P 수   가 : 연 저 계좌 가 에 한 과

- 득 시행 제40조 2에 연 저 계좌 해 동 신탁에 가 한 가 경

동 신탁 수 매하는 시점에 과 하 않 , 연 저 계좌에

시 다 과 같 과 하 , 항 “연 저 계좌 정 약 ” 참고하시 랍니

다.

[연 저 계좌 과 주 항]

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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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건
가 간 5년 , 연 1,800만원 한

(퇴 연 , 타 연 저 납 액 포함)

수 건
55 10년간 연간 연 수 한 내에 연 수

(가 수 개시 신청 )

액공제

연간 연 저 계좌 납 액 400만원 내 액공제 13.2% (

득 포함)

해당과 간에 종합 득과 계 할 합 하는 종합 득

액 4천만원 하(근 득만 는 경 에는 여액 5천 5

만원 하) 거주 에 해 는 연간 연 저 계좌 납 액 400만

원 내 액공제 16.5% ( 득 포함) 

다만, 해당 과 간에 종합 득과 계 할 합 하는 종

합 득 액 1억원 과(근 득만 는 경 에는 여액 1억

2천만원 과) 거주 에 해 는 연간 연 저 계좌 납 액 300

만원 내 액공제 13.2% ( 득 포함) [2017년 1월 1

연 계좌에 납 하는 적 ]

연 수 시 과 연 득 5.5~3.3% (연 에 차등과 , 득 포함)

과 한
1,200만원 (공적연 득, 료 적 득 한 , 

연퇴 득 연 수 시 제 )

연 수 시 과 타 득 16.5% ( 득 포함)

해 가 없

득 한 연

수

- 천

- 가 망 또는 해 주

- 가 또는 그 양가족( 득 제50조 본공제 에

한함) 병ㆍ 에 3개월 양

- 가 가 파 고 또는 개 생절차개시 결정

경

- 업정 , 업 ‧허가 취 , 해 결 또는

파 고

득 한 연

수 시 과
연 득 5.5~3.3% (연 에 차등과 , 득 포함)

연 계좌 승계 ( )가 승계 가능

※ 연 저 계좌 제는 득 등 개정 등에 라 경 수 니 하여

주시 랍니다.

(5) 종 C-R, 종 C-Re 수 가 : 퇴 연 제 제

- 신탁에 생한 에 하여 원천 징수하 않 , 는 퇴 연 수 시

에 라 담하여 신탁 시 는 한 적 니다. 

① 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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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득 는 거주 가 연 계좌에 납 한 액 「 득 」 제59조 3 제1항 각 에

해당하는 액 제 한 액(“연 계좌 납 액”) 12%[해당 과 간에 종합 득과

계 할 합 하는 종합 득 액 4천만원 하(근 득만 는 경 에는 여액 5천 500

만원 하) 거주 에 해 는 15%]
(주1)

에 해당하는 액 해당 과 간 종합 득

액에 공제합니다. 다만, 연 계좌 연 저 계좌에 납 한 액 연 400만원 과하는

경 에는 그 과하는 액 없는 것 하고, 연 저 계좌에 납 한 액 400만원 내

액과 퇴 연 계좌에 납 한 액 합한 액 연 700만원 과하는 경 에는 그

과하는 액 없는 것 하 , 해당 과 간에 종합 득과 계 할 합 하는 종

합 득 액 1억원 과(근 득만 는 경 에는 여액 1억 2천만원 과) 거주 에

해 는 연 계좌 연 저 계좌에 납 한 액 연 300만원 과하는 경 에는 그 과하

는 액 없는 것 하고, 연 저 계좌에 납 한 액 300만원 내 액과 퇴 연

계좌에 납 한 액 합한 액 연 700만원 과하는 경 에는 그 과하는 액 없는

것 합니다.
(주2)

(주1) 2014년 1월 1 연 계좌에 납 한 적 한다.

(주2) 2017년 1월 1 연 계좌에 납 하는 적 한다.

② 과 연

신탁 결 한 시 수 에 하여 원천징수하 아니하고, 퇴 연 수

시 연 수 에 라 과 니다.

③ 퇴 연 수 에 과 체계 다양

연 수 , 시 수 등 수 식에 라 과 체계가 다양하게 결정 수 습니다.

라 퇴 연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 “과 제 안내” 참조하여 주시 랍니다.

※ 득에 한 과 내 경 등에 라 달라 수 습니다. 또한, 

득 수 에 한 과 는 정 정책, 개 수 무 등에 라 달라 수

므 수 는 신탁 에 과 에 하여 조 전문가 담하시는 것 좋습니다.



40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운용실 등에 한 사항

1. 재무 보

신탁 무제 는 주식 감 에 한 에 한 업 계 신탁에

한 계 에 라 었 , 동 무제 에 한 계감 감 견 다 과 같습

니다.

  간 계감 감 견

제 12 ( 2017.01.16 - 2018.01.15 ) 계감 제 해당없

제 11 ( 2016.01.16 - 2017.01.15 ) 계감 제 해당없

제 10 ( 2015.01.16 - 2016.01.15 ) 안 계 적정

가. 약 무정보

[단 :원]

차 조

항    
제 12 제 11 제 10

( 2018.01.15 ) ( 2017.01.15 ) ( 2016.01.15 )

14,965,123,972 24,344,522,028 35,046,556,533 

14,719,998,000 24,246,102,500 34,952,150,642 

파생 0 0 0 

동 /실물 0 0 0 

245,125,972 98,419,528 94,405,891 

타 0 0 0 

타 352,272,889 1,368,745,803 655,992,354 

계 15,317,396,861 25,713,267,831 35,702,548,887 

채 0 0 0 

타 채 366,097,610 732,464,583 232,745,751 

채 계 366,097,610 732,464,583 232,745,751 

원본 13,140,981,296 25,310,707,470 38,018,549,295 

수 조정 -1,333,670,603 -371,190,280 -1,838,222,596 

여 3,143,988,558 41,286,058 -710,523,563 

본 계 14,951,299,251 24,980,803,248 35,469,8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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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

계

항    
제 12 제 11 제 10

( 2017.01.16 - 2018.01.15 ) ( 2016.01.16 - 2017.01.15 ) ( 2015.01.16 - 2016.01.15 )

수 2,851,104,228 2,246,640,223 3,484,796,551 

수 3,512,414 4,662,750 26,614,207 

당수 239,837,685 462,377,914 507,780,806 

매매/평가차 ( ) 2,607,754,129 1,779,599,559 2,950,401,538 

타수 0 0 0 

비 293,370,458 503,890,251 750,137,939 

보수 293,370,458 503,890,251 750,137,939 

매매수수료 0 0 0 

타비 2,856,909 4,986,127 9,297,597 

당 순 2,554,876,861 1,737,763,845 2,725,361,015 

매매 전 208.19 101.50 202.92 

(주 1) 약 무정보 항 매매 전 란 주식매매 빈 한 정 나타내는 해당 간동안 매

한 주식가액 같 간동안 평균적 보 한 주식가액 나누어 합니다. 1 계년 동안 평

균적 주식 규 가 100 억원 고, 주식매 액 또한 100 억원 경 매매 전 100%(연 )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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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 조

[단 :원]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245,125,972 98,419,528 94,405,891

245,125,972 98,419,528 94,405,891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460,740,000 366,090,000 139,600,222

    1. 콜론 460,740,000 366,090,000 139,600,222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4,259,258,000 23,880,012,500 34,812,550,420

14,259,258,000 23,880,012,500 34,812,550,420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352,272,889 1,368,745,803 655,992,354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23,627,508 658,681,294 89,807,410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94,753 61,925 50,927

    4. 미수배당금 205,218,740 446,501,738 529,175,183

    5. 기타미수입금 23,331,888 263,500,846 36,958,834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15,317,396,861 25,713,267,831 35,702,548,887

    1. 옵션매도

366,097,610 732,464,583 232,745,751

258,357,990 103,460,067

    3. 해지미지급금 46,573,086 525,972,769 73,760,067

61,166,534 103,031,747 158,985,684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366,097,610 732,464,583 232,745,751

    1. 원  본 13,140,981,296 25,310,707,470 38,018,549,295

1,810,317,955 -329,904,222 -2,548,746,159

     (발행좌수 당기: 13,140,981,296 좌 이익잉여금 3,143,988,558 41,286,058 -710,523,563

               전기: 25,310,707,470 좌 수익조정금 -1,333,670,603 -371,190,280 -1,838,222,596

             전전기: 38,018,549,295 좌)

     (기준가격 당기: 1,184.80 원

               전기: 1,028.50 원

             전전기:  962.20 원)

14,951,299,251 24,980,803,248 35,469,803,136

15,317,396,861 25,713,267,831 35,702,548,887부 채 와   자 본 총 계

자                  본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자    본     총    계

기 타 부 채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부   채      총   계

자    산     총    계

부                   채

운 용 부 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 지분증권

자                   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과           목
제12기( 2018.01.15 ) 제11기( 2017.01.15 ) 제10기( 2016.01.15 )

금           액 금           액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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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

[단 :원]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243,350,099 467,040,664 534,395,013

    1. 이 자 수 익 3,512,414 4,662,750 26,614,207

    2. 배당금수익 239,837,685 462,377,914 507,780,806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4,453,490,680 3,739,523,459 10,900,128,359

    1. 지분증권매매차익 4,453,438,480 2,127,226,103 10,900,113,542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1,612,284,286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18

    7. 기타거래차익 52,182 13,070 14,817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845,736,551 1,959,923,900 7,949,726,821

    1. 지분증권매매차손 1,581,890,261 1,959,845,568 7,949,459,81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263,788,372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57,918 78,332 267,011

    8. 기타거래손실

운   용   비   용 296,227,367 508,876,378 759,435,536

    1. 운용수수료 113,506,129 194,978,613 290,235,678

    2. 판매수수료 174,625,692 299,912,887 446,506,921

    3. 수탁수수료 5,238,637 8,998,751 13,395,340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2,856,909 4,986,127 9,297,597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2,554,876,861 1,737,763,845 2,725,361,015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194420554 0.068657261 0.071685034

과  목
제12기( 2017.01.16-2018.01.15 ) 제11기( 2016.01.16-2017.01.15 ) 제10기( 2015.01.16-2016.01.15 )

금    액 금    액 금    액

(주 1) 계감 계감 집합 경 에는 차 조 계 하 않 수

, 경 차 조 계 는 한 넷 페 에 공시 감 보고

하여 할 수 습니다.

2. 연도별 설 환매 황

(1) 종

[단 :억좌,억원]

   간

간 고
계 간

간말 고
정( 행) 매

좌수

(

수)

액

좌수

(

수)

액

좌수

(

수)

액

좌수

(

수)

액

2017.01.16 -

2018.01.15
242 249 10 11 128 139 125 150 

2016.01.16 -

2017.01.15
370 356 13 13 141 141 242 251 

2015.01.16 - 605 543 199 194 433 416 370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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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주 1) 2015.01.16 - 2016.01.15 에 한 좌수 / 액 : 181,515 좌/174,653 원

(2) 종 S

[단 :억좌,억원]

   간

간 고
계 간

간말 고
정( 행) 매

좌수

(

수)

액

좌수

(

수)

액

좌수

(

수)

액

좌수

(

수)

액

2017.01.16 -

2018.01.15
0 0 0 0 0 0 0 0 

2016.01.16 -

2017.01.15
0 0 0 0 0 0 0 0 

2015.01.16 -

2016.01.15
0 0 0 0 0 0 0 0 

(주 1) 2015.01.16 - 2016.01.15 에 한 좌수 / 액 : 174,664 좌/174,653 원

(3) 종 A

[단 :억좌,억원]

   간

간 고
계 간

간말 고
정( 행) 매

좌수

(

수)

액

좌수

(

수)

액

좌수

(

수)

액

좌수

(

수)

액

2017.01.16 -

2018.01.15
253 250 9 9 130 135 131 150 

2016.01.16 -

2017.01.15
380 355 14 13 141 135 253 250 

2015.01.16 -

2016.01.15
611 541 99 93 330 316 380 355 

(주 1) 에 한 포함하 습니다.

(4) 종 C-F

[단 :억좌,억원]

  간

간 고
계 간

간말 고
정( 행) 매

좌수

(

수)

액

좌수

(

수)

액

좌수

(

수)

액

좌수

(

수)

액

2015.01.16 -

2016.01.15
0 0 100 100 100 9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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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주 1) 에 한 포함하 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

1) 다 실적 신탁 과거 과 나타낼 뿐 미래 과 보 하는 것 아닙

니다.

2) 실적 는 판단에 드 고 것 연평균 수 해당

간 동안 평균수 , 연 수 간 수 동 나타낸 것 니다.

3) 연평균 수 연 수 에 한 정보는 신고 또는

정한 수 실제 시점 수 크게 다 수 므 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 ( 전 )

[단 :%]

간

근 1년 근 2년 근 3년 근 5년 정

17.03.01

~ 18.02.28

16.03.01

~ 18.02.28

15.03.01

~ 18.02.28

13.03.01

~ 18.02.28

06.01.16

~ 18.02.28

신탁(전체) 22.91 14.08 11.53 6.61 8.29 

비 수 14.56 11.43 6.44 3.56 4.58 

종 S -6.44 -0.97 1.22 - 1.04 

비 수 -3.53 2.26 0.51 - 0.30 

종 A 20.87 12.19 9.68 5.20 7.70 

비 수 14.56 11.43 6.44 3.56 4.58 

(주 1) 비 수: [(KOSPI 주 수 × 70%) + (KOSDAQ 수 × 20%) + (CD × 10%)]

(주 2) 비 수 수 에는 보수 등 신탁에 과 는 보수 비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 해당 간동안 누적수 하평균 식 계 한 것 해당 간 동안 평균 수

나타내는 수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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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수 그래프 ( 전 )

22.91 

14.08 

11.53 

6.61 8.29 

14.56 

11.43 

6.44 

3.56 4.58 

0.00

5.00

10.00

15.00

20.00

25.00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한국투자패스파인더 권투자신탁1(주식)(모) 비교 수

나. 연 수 ( 전 )

[단 :%]

간

근 1년차 근 2년차 근 3년차 근 4년차 근 5년차

17.03.01

~ 18.02.28

16.03.01

~ 17.02.28

15.03.01

~ 16.02.29

14.03.01

~ 15.02.28

13.03.01

~ 14.02.28

신탁(전체) 22.91 5.88 6.59 0.80 -1.51 

비 수 14.56 8.39 -2.89 0.55 -1.74 

종 S -6.44 4.81 5.77 0.34 -

비 수 -3.53 8.39 -2.89 -0.37 -

종 A 20.87 4.14 4.82 -0.81 -1.51 

비 수 14.56 8.39 -2.89 0.55 -1.74 

(주 1) 비 수: [(KOSPI 주 수 × 70%) + (KOSDAQ 수 × 20%) + (CD × 10%)]

(주 2) 비 수 수 에는 보수 등 신탁에 과 는 보수 비 않았습니다.

(주 3) 수 정 간 6 개월 미만 경 수 하 않습니다.

(주 4) 수 정 간 6 개월 과하고 1 년 미만 경 ( :8 개월) 주식 또는 주식

(주가 수연계 등)에 하는 경 에는 해당 간 수 ' 간 수 ' 말합니다.

(주 5) 수 정 간 6 개월 과하고 1 년 미만 경 ( :8 개월) 주식 또는 주식

(주가 수연계 등)에 하 않는 경 에는 해당 간 수 연간 수 한 '연 수

' 말합니다.

(주 6) 연 수 해당 는 각 1 년간 단순 누적수 간동안 신탁 수 동 나

타내는 수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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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수 그래프 ( 전 )

22.91 

5.88 

6.59 

0.80 

-1.51 

14.56 

8.39 

-2.89 0.55 
-1.74 

-5.00

0.00

5.00

10.00

15.00

20.00

25.00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한국투자패스파인더 권투자신탁1(주식)(모) 비교 수

다. 집합

[2017.12 .31 / 단 :억원,%]

파생

동

단

타
액주식 채 어

집합

내
실물

타

KRW
145 0 0 0 0 0 0 0 0 3 2 150 

(96.5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77) (1.64) (100.00)

합계
145 0 0 0 0 0 0 0 0 3 2 150 

(96.5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77) (1.64) (100.00)

(주 1) (  ) 내는 집합 액 비 비 나타냅니다.

(주 2) 어 : 양 (CD) 어 말합니다.

(주 3) 내파생 파생 거래에 탁 거 합계액 말하 , 내파생 평가액 내/

파생 에 합니다.

(주 4) 파생 파생 거래에 말하 , 파생 평가액( 계약 액 는 경

계약 액 포함함) 내/ 파생 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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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96.59 

단 대출및예 , 1.77 
타, 1.64 

주식

채권

어음

합투자 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 대출및예

타

(1) 내주식 업종

[2017.01.15 / 단 :억원,%]

NO 업 종 평 가 액 보 비

1 전 ,전 27 18.84

2 업 26 18.24

3 업 15 10.47

4 수 비 15 10.46

5 비스업 11 7.64

6 보험 8 5.29

7 6 4.29

8 프 웨어 6 3.85

9 수창고 5 3.78

10 학 5 3.77

11 타 19 13.40

합 계 145 100.00

(주 1) 보 비 = (평가액 / 평가액) * 100

전 ,전자

융업

유통업
운수장비서비스업

보험

권

소프트웨어

운수창고 화학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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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집합투자기구 련회사에 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한 사항

가. 개

한 신탁 주식

주 연락처
시 등포 당 88

(연락처 : 02-3276-4700, www.kim.co.kr)

연

- 1974.07.16 : 한 신탁

- 2000.06.04 : 한 신탁 전

- 2000.06.28 : 한 신탁

- 2005.04.01 : 동원 주그룹 편 ( 경:한 주)

- 2005.07.04 : 동원 신탁 ㈜ 흡수합병

- 2008.10.02 : 한 주 편

- 2012.07.30 : 한 편

본 660 억

주 주주 한 (100%)

해 계
판매 한 주식 는 집합 업 한 신탁 주식

해 계 (집합 업 주주)에 해당합니다.

나. 주 업무

(1) 주 업무

1. 신탁 정ㆍ해 업무

2. 신탁 ㆍ 시업무

합 투 자 구 의 운 용 구 조
자   

                                   

                                   수   익

                              자                    ▶ 합 투 자 구      설 정 해
                                                           가 입 /출         요   청
                            
                                     수   익
                                                       

                                  운 용 시
▶ 합 투 자 재 산                                            ▶ 합 투 자 재 산 운 용
   보 관 ,관 리                 투   자
▶ 운 용 감 시
                 수   익

판 매 회 사

( 권 사 ,은 행 ,보 험 등 )

신 탁 업 자

(은 행 , 권 융 )

주 식 , 채 권 등

투 자 자

합 투 자 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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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

1. 무 : 집합 업 는 수 에 하여 량한 주 신탁 하

여야 합니다.

2. 실 무 : 집합 업 는 수 보 하 하여 해당 업무 실하게 수행하여

야 합니다.

(3) 책

- 집합 업 가 ㆍ신탁계약ㆍ 에 하는 행 하거나 그 업무 히 하여

수 에게 해 생시킨 경 그 해 할 책 습니다. 

- 신탁 계감 수 에 하여 해 할 책 는 경 해당 신탁

하는 집합 업 ㆍ감 (감 원 가 경 에는 감 원 원

말한다)에게 책 가 는 경 에는 그 계감 과 집합 업 ㆍ감 는 연

하여 해 할 책 집니다.

- 업 가 해 책 는 경 는 원에게 책 가 는 경 에는

그 업 는 원 연 하여 그 해 할 책 습니다.

(4) 연 책

- 집합 업 ㆍ신탁업 ㆍ판매 ㆍ 무 ㆍ집합 평가 ( 제258조에

집합 평가 말한다) 채 평가 ( 제263조에 채 평가 말한

다)는 에 라 수 에 한 해 책 담하는 경 책 가 는 경 에는 연

하여 해 책 집니다.

다. 근 2개 업연 약 무내

[단 : 만원]

약 무 태 약 계

계정과
제18

(2017.12.31.)

제17

(2016.12.31.)
계정과

제18

(2017.1.1.~

2017.12.31.)

제17

(2016.1.1.~

2016.12.31.)

      39,287 25,684 업수       95,087 89,666

단 매매       37,456 61,502 업비       61,510 55,852

매 가능         3,125 2,483 업    33,577 33,814

종 업 주식       87,924       37,448 업 수        5,665 1,152

채 수취채          694 582 업 비        1,548 1,073

        879 635 차감전    37,694 33,893

타       21,762 21,334 비        9,113 7,988

계   191,127   149,668 당 순    28,581 25,905

수 채       20,132       12,247 

단 매매 채           71            -

차 채       31,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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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여 채          129          406 

타 채       13,763       16,929 

채 계     65,349     29,582 

본       66,000       66,000 

본 여          788          788 

타포 누계액          726          779 

여       58,264       52,519 

본 계   125,778   120,086 

라. 규

[2018.02.28. / 단 :억]

집합

종

집합

동

동 파생

파생

합

합

파생

단

(MMF)

계

주식 채 합
계약

간접
파생

수탁고 69,306 56,696 13,730 0 76,085 33,361 5,279 22,864 13,521 32,632 323,474

2. 운용 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한 사항

가. 집합 ( 시) 업무 수탁 : 해당 항 없습니다.

나. 타 업무 수탁 : 해당 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리회사에 한 사항(신탁업자)

가. 개

주식 민 행

주 연락처
시 남 문 84

(연락처 : 1588-9999, www.kbstar.com)

나. 주 업무

(1) 주 업무

1. 신탁 보

2. 집합 업 신탁 시에 취득 처 행

3. 집합 업 신탁 시에 수 매

4. 집합 업 신탁 시 등에 한 감시

5. 신탁 에 생하는 ㆍ 당 ㆍ수 ㆍ 료 등 수

6. 무 행하는 신주 수

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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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 수

(2) 무

1. 주 무 : 신탁 보 ㆍ 하는 신탁업 는 량한 주 신

탁 보 ㆍ 하여야 하 , 수 보 하여야 합니다.

2. 행 감시 등

- 신탁 보 ㆍ 하는 신탁업 는 그 신탁 하는 집합 업

시 또는 행 가 , 신탁계약 또는 ( 비 간 포

함한다) 등 하는 여 에 하여 정하는 에 라 하고

항 는 경 에는 그 집합 업 에 하여 그 시 또는 행 철 ㆍ 경

또는 시정 하여야 합니다.

- 신탁 보 ㆍ 하는 신탁업 는 신탁 과 하여 다 각 항

하여야 합니다.

1. 가 신탁계약에 합하는 여

2. 제88조 제1항ㆍ제2항에 보고 적정한 여

3. 제93조 제2항에 험 적정한 여

4. 제238조 제1항에 신탁 평가가 공정한 여

5. 제238조 제6항에 가격 정 적정한 여

6. 신탁업 시정 등에 한 집합 업 행

7. 그 에 수 보 하여 필 한 항 시행 제269조 제4항에 정하는

항

(3) 책

- 신탁업 가 ㆍ신탁계약ㆍ 에 하는 행 하거나 그 업무 히 하여 수

에게 해 생시킨 경 그 해 할 책 습니다. 

- 업 가 해 책 는 경 는 원에게 책 가 는 경 에는

그 업 는 원 연 하여 그 해 할 책 습니다.

(4) 연 책

- 집합 업 ㆍ신탁업 ㆍ판매 ㆍ 무 ㆍ집합 평가 ( 제258조에

집합 평가 말한다) 채 평가 ( 제263조에 채 평가 말한

다)는 에 라 수 에 한 해 책 담하는 경 책 가 는 경 에는 연

하여 해 책 집니다.

4. 일반사무 리회사에 한 사항

가. 개

신한아 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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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락처
시 등포 행 3

(연락처 : 02-2168-0400, www.shinhanaitas.com)

나. 주 업무

(1) 주 업무

1. 가격 정업무

2. 가격 보업무

(2) 무

- 집합 업 는 가격 정업무 무 에 탁하 , 경 그 수수료는

신탁 에 담합니다.

- 무 는 신탁 가격 매 정하여 집합 업 에게 보하여야 하

, 집합 업 판매 는 정 가격 집합 업 ㆍ판매 업

넷 페 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책

- 무 는 가격 계 집합 업 맺 계약 행 등 해

수 에게 실 래한 경 그 해 할 책 습니다.

(4) 연 책

- 집합 업 ㆍ신탁업 ㆍ판매 ㆍ 무 ㆍ집합 평가 ( 제258조에

집합 평가 말한다) 채 평가 ( 제263조에 채 평가 말한

다)는 에 라 수 에 한 해 책 담하는 경 책 가 는 경 에는 연

하여 해 책 집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한 사항 : 해당 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한 사항

가. 개

한 평가㈜ KIS채 평가㈜ 나 스채 평가㈜ ㈜에프앤 평가

주 연락처

시 종

곡 88  

(02-399-3350, 

www.koreaap.com)

시 등포

제 6

38 

(02-3215-1400, 

www.bond.co.kr)

시 등포

70

19 

(02-398-3900,

www.nicepni.com)

시 종

동5 29 

(02-721-5300,

www.fnpricing.com

)

나. 주 업무

(1) 주 업무

- 신탁 에 하는 채 등 가격 평가하고 신탁에 제공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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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

- 채 평가 는 다 각 항 포함 업무 제정하고 그에 라 채 등

평가하여야 합니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에 라 채 등 가격평가업무 하

한 항

2. 미공개정보 하 한 항

3. 채 등 가격평가업무 하여 얻 정보 다 업무 하는 에 하 아니

하 하 한 항

- 집합 업 는 채 평가 신탁 에 하는 채 등 평가가격 제공

는 경 그 비 신탁 에 담하게 할 수 습니다.

(3) 연 책

- 집합 업 ㆍ신탁업 ㆍ판매 ㆍ 무 ㆍ집합 평가 ( 제258조에

집합 평가 말한다) 채 평가 ( 제263조에 채 평가 말한

다)는 에 라 수 에 한 해 책 담하는 경 책 가 는 경 에는 연

하여 해 책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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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한 사항

가. 등

(1) 

- 신탁에는 전체 수 는 수 , 수 는 (또는 신탁계

약)에 정한 항에 하여만 결 할 수 습니다.

(2) 집 결 행

1) 수 집

- 수 는 신탁 정한 집합 업 가 집합니다.

- 신탁 정한 집합 업 는 신탁 보 ㆍ 하는 신탁업 또는 행 수

좌수 100 5 한 수 가 수 적과 집

한 제 하여 수 집 그 집합 업 에 청하는 경 1개월 내에 수

집하여야 합니다. 경 집합 업 가 정당한 없 수 집하

한 절차 거 아니하는 경 에는 그 신탁업 또는 행 수 좌수 100

5 한 수 는 원 승 아 수 개 할 수 습니다. 

- 집합 업 ( 제190조 제3항 단에 라 수 집하는 신탁업 또는 행 수

좌수 100 5 한 수 포함한다)는 수 집

한 탁결제원에 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 업 가 수 집할 경 에는 수 정하여 2주간전에 각 수 에

하여 적 항 한 또는 전 문 하여야 합니다. 

- 한 탁결제원 수 집 하거나 수 청 가 에는 결 행

한 보내야 합니다.

- 한 탁결제원 결 행 한 보내는 에는 가 등 시 그 수

가 히 시 수 하여야 하 , 시행규 제20조에 정하는 에 라 결

행 에 참고할 수 는 료 집합 업 제 아 보내야 합니다.

2) 결 행

- 수 는 한 수 결 과 수 행 수 좌수 4 1 

수 결 합니다. 다만, 에 정한 수 결 항 에 신탁계약 정한 수

결 항에 하여는 한 수 결 과 수 행 수 좌수 5

1 수 결 할 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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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는 수 에 하 아니하고 에 하여 결 행 할 수 습니다. 다만, 

다 각 건 족하는 경 에는 수 에 한 수 가 한 수

좌수 결 내 에 향 미 아니하 결 행 ( 하 “간주 결 행 ”라 한

다)한 것 니다.

1. 수 에게 시행 제221조 제6항 정하는 에 라 결 행 에 한 가

었 나 결 행 아니하 것

2. 간주 결 행 신탁계약 에 어 것

3. 수 에 결 행 한 수 좌수가 행 수 좌수 10

1 것

4. 그 에 수 보 하 하여 시행 제221조 제7항 정하는 절차

것

- 에 하여 결 행 하 는 수 는 에 결 행 내 하여 수

전날 집합 업 ( 제190조 제3항 단에 라 수 집하는 신탁업

또는 행 수 좌수 100 5 한 수 포함한다)에 제 하여야

합니다.

- 에 하여 행 한 결 수는 수 에 하여 행 한 결 수에 합 합니다.

- 집합 업 는 수 제 결 행 한 과 결 행 에 참고할 수 는

료 수 6개월간 본점에 비 하여야 하 , 수 는 집합 업 업시간

에 언제든 료 열람과 복 청 할 수 습니다.

- 수 수 에 에 합니다.

3) 연 수

- 신탁 정한 집합 업 ( 제190조 제3항 단에 라 수 집하는 신탁

업 또는 행 수 좌수 100 5 한 수 포함한다)는 제

190조 제5항에 수 결 가 루어 아니한 경 그 날 2주 내에 연

수 ( 하 “연 수 ”라 한다) 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 업 는 연 수 집하 는 경 에는 연 수 1주 전 연 수

집 하여야 합니다.

- 연 수 결 에 하여는 제190조 제5항 제6항 합니다. 경 “ 행

수 좌수 4 1 ” “ 행 수 좌수 8 1 ” 보고, 

“수 좌수 5 1 ” “수 좌수 10 1 ” 니다.

(3) 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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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 업 는 신탁계약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 경하는 경 에는 수

결 거쳐야 합니다.

1. 집합 업 ㆍ신탁업 등 는 보수, 그 수수료

2. 신탁업 경(합병ㆍ 할ㆍ 할합병, 그 에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는 경 제 한다)

가. 업양 등 신탁계약 전 가 전 는 경

나. 제184조 제4항, 제246조 제1항 등 수 하여 가피하게 신탁

계약 가 전 는 경

다. 제420조 제3항 제1 제2 에 원 조 에 라 신탁업 가 경

는 경

라. 업 조개 에 한 제10조 제1항 제6 제8 규정에

원 에 라 신탁업 가 경 는 경

. 시행 제245조 제5항에 라 집합 다 집합

전함에 라 그 집합 신탁업 가 경 는 경

3. 신탁계약 간 경( 신탁 정할 당시에 그 간 경 신탁계약 에 시 어 는

경 는 제 한다)

4. 신탁 종 ( 제229조 에 종 말한다) 경. 다만, 신탁 정

할 다 종 신탁 전 하는 것 정 어 고, 그 내 신탁계약

에 시 어 는 경 에는 제 한다.

5. 주 경

5 2. 에 한 한 경( 시행 제80조 제1항 제3 2 각

에 행 한 경 만 해당한다)

6. 집합 업 경. 다만,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는 제 한다.

가. 합병ㆍ 할ㆍ 할합병

나. 제420조 제3항 제1 제2 에 원 조 에 라 집합 업 가

경 는 경

다. 업 조개 에 한 제10조 제1항 제6 제8 규정에

원 에 라 집합 업 가 경 는 경

7. 매 신탁(존 간 정한 신탁 수 매 청 할 수 없는

신탁 말한다) 아닌 신탁 매 신탁 경

8. 매 연

9. 그 에 수 보 하 하여 필 한 항 원 가 정하여 고시하는 항

(4) 매수청

- 신탁 수 는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집합 업 에게 수

수 한 가 하고 는 수 매수 청 할 수 습니다.

1. 제188조 제2항 각 단에 신탁계약 경 또는 제193조 제2항

에 신탁 합병에 한 수 결 에 (수 전에 해당 집합

업 에게 그 결 에 하는 한 경 한정한다)하는 수 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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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결 20 내에 수 매수 청 하는 경

2. 제193조 제2항 각 단 에 신탁 합병에 하는 수 가

시행 제222조 제1항 정하는 에 라 수 매수 청 하는 경

- 집합 업 는 수 수 매수청 가 는 경 해당 수 에게 수 매수

에 수수료, 그 비 담시 는 아니 니다.

- 집합 업 는 수 수 매수청 가 는 경 에는 매수청 간 만료 날

15 내에 그 신탁 시행 제222조에 정하는 에 라 그 수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 족하여 매수에 할 수 없는 경 에는 원

승 아 수 매수 연 할 수 습니다. 

- 집합 업 는 수 수 매수청 에 라 수 매수한 경 에는 체 없

그 수 각하여야 합니다.

나. 여

- 원 승 아 신탁 해 하는 경 , 신탁계약에 정한 신탁계약 간 종료, 

수 신탁 해 결 , 신탁 등 취 등 신탁 해 하는 경

신탁 정한 집합 업 는 신탁계약 정하는 에 라 신탁 에 하는

해당 수 에게 할 수 습니다.

다. ㆍ 열람 등ㆍ 본 청

- 수 는 집합 업 (해당 수 판매한 판매 포함한다)에게 업시간 에

한 그 수 에 신탁 에 한 ㆍ 열람 나 등본 또

는 본 청 할 수 습니다. 경 집합 업 는 시행 제95조 제1항에 정

하는 정당한 가 없는 한 거절하여 는 아니 니다.

- 수 가 열람 나 등본 또는 본 청 할 수 는 ㆍ 는 다 각 같습

니다.

1. 신탁

2. 수 가격

3. 무제 그

4. 신탁 내역

- 집합 업 는 신탁계약 넷 페 등 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해 책

- 업 는 ㆍ신탁계약ㆍ 에 하는 행 하거나 그 업무 히 하여

수 에게 해 생시킨 경 에는 그 해 할 책 습니다. 다만, 책

업 가 당한 주 하 하거나 수 가 매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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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할 에 그 실 안 경 에는 책 아니합니다.

- 업 가 해 책 는 경 는 원에게 책 가 는 경 에는

그 업 는 원 연 하여 그 해 할 책 습니다.

- 신고 (정정신고 첨 포함한다) ( 비 간

포함한다) 항에 하여 거짓 또는 시가 거나 항 또

는 시 아니함 취득 가 해 경 에는 다 각 는 그 해

에 하여 책 집니다. 다만, 책 가 당한 주 하 에

하고 알 수 없었 하거나 그 취득 가 취득 청약 할 에 그 실

안 경 에는 책 아니합니다.

1. 그 신고 신고 과 신고 당시 행 ( 가 없는 경 에 하는

말하 , 전에 신고 경 에는 그 말한다)

2. 제401조 2 제1항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신고

시하거나 집행한

3. 그 신고 항 또는 그 첨 가 실 또는 정 하다고 하여 한 공

계 ㆍ감정 또는 신 평가 전문 하는 등(그 단체 포함한다) 시행

제135조 제1항에 정하는

4. 그 신고 항 또는 그 첨 에 평가ㆍ ㆍ 견 는

것에 하여 동 하고 그 내 한

5. 그 수 또는 주 ( 수 또는 주 2 경 에는 시행 제135

조 제2항 정하는 말한다)

6. 그 하거나 한

7. 매 에 한 경 매 신고 당시 매

. 판 할

- 집합 업 , 신탁업 또는 판매 가 신탁계약에 하여 제 하는 에는

제 하는 본점 할하는 원에 제 합니다.

- 수 가 제 하는 에는 수 택에 라 수 주 또는 수 가 거래

하는 집합 업 , 신탁업 또는 판매 업점포 할하는 원에 제 할 수

습니다. 다만, 수 가 거래 제3조 제1항 제15 규정에 한 비거주 경 에

는 수 가 거래하는 집합 업 , 신탁업 또는 판매 업점포 할하는

원에 제 하여야 합니다.

. 타 보 에 한 항

- 신탁 신탁계약 등 가정보 원하시는 고객 신탁 집합 업 또는 판

매 에 료 할 수 습니다.

- 신탁 가격 동 등 실적에 해 는 신탁 집합 업 또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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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할 수 습니다.

- 신탁 가격 동 등 한 에 열람, 복 하거나, 한

넷 페 (www.kofia.or.kr)에 할 수 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한 사항

(1) 무해

- 집합 업 는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는 체 없 신탁 해 하여

야 합니다. 경 집합 업 는 그 해 실 체 없 원 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 정한 신탁계약 간 종료

2. 수 신탁 해 결

3. 신탁 피흡수합병

4. 신탁 등 취

5. 수 수가 1 는 경 . 다만, 건전한 거래 해할 가 없는 경

시행 제224조 2에 정하는 경 는 제 한다.

(2) 해

- 집합 업 는 수 해할 가 없는 경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 에는 원 승 아니하고 신탁 해 할 수 , 경 집합

업 는 그 해 실 체 없 원 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 전원 동 한 경

2. 신탁 수 전 에 한 매 청 아 신탁계약 해 하 는 경

3. 집합 가 아닌 신탁(존 하는 동안 가 집할 수 는 신

탁 한정한다. 하 같다) 정한 1년 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 경

4. 집합 가 아닌 신탁 정하고 1년 난 1개월간 계 하여 신탁

원본액 50억원 미만 경

- 제3 제4 규정에 하여 신탁 해 하고 하는 경 집합 업 는

해 , 해 , 등 타 해 항 넷 페 등

하여 공시하거나 한 탁결제원 하여 수 에게 하여야 하 , 집합 업 는 해

에 등 공제한 액 수 또는 판매 가 정하는 합니

다.

집합 업 는 규 집합 적 정 하고 신규 생 억제하여 보 하

해 아래 같 규 집합 해 정책, 생 전 억제 정책 행하여야

합니다.

◆ 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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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규 펀드 정 생 억제 한 규 ”에 라 규 집합

정 계 ‘ 해 ’, ‘ 규 집합 합병’, ‘ 집합 전’ 하나

택하여 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 한 정 계 정해 식에 라 하여 감

원 에게 제 하고, 해당 정 계 행하 아니할 경 신규 공 가 집합

등 신청 제 할 수 없습니다.

- 규 집합 정 행실적 정해 식에 라 하여 에게 보고하고,

감 원 한 에 제 합니다.

◆ 생 전 억제 정책

- 신규 집합 등 시 다 각 항 집합 규약 에 하고, 신

규 판매시 판매 에 해당 실 알 에게 고 하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규

집합 가 아닌 집합 집합 신 종 수 가 한

경 거나, 정 시 규 집합 가 아님 하는 경 에는 하 아니할

수 습니다.

1. 집합 정 6개월간 집합 원본액, 주 , 액 등

15억원 과하 하는 경 해당 집합 는 당 집합 (

한 집합 당 가 정하는 집합 ) 동 전 다는 실

2. 집합 정 1년 에 규 집합 에 해당하는 경 , ‘ 해 ’, ‘ 규 집

합 합병’, ‘ 집합 전’ 하나 택하여 정 다는 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한 사항

가. 정 보고

(1) 업보고 결 제 등

1) 업보고

- 집합 업 는 신탁 에 한 매 업보고 하여 매 종료 2개월

내에 원 한 에 제 하여야 합니다.

- 집합 업 는 신탁 에 한 업보고 다 각 하여 하여야

합니다.

1. 신탁 정

2. 신탁 과 수 가격

3. 제87조 제8항 제1 ㆍ제2 에 결 체적 행 내 그 적

4. 신탁 에 하는 주식 매매 전 과 탁매매에 개업

거래 액ㆍ수수료 그 비

2) 결

- 집합 업 는 신탁 결 다 다 각 ( 하 “결 ”라

한다)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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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조

2. 계

3. 보고

- 집합 업 는 신탁에 하여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 생한 경 그

가 생한 날 2개월 내에 결 원 한 에 제 하여야

합니다. 

1. 신탁 계 간 종료

2. 신탁 계약 간 종료

3. 신탁 해

(2) 보고

- 집합 업 는 보고 하여 신탁 보 ㆍ 하는 신탁업

아 3개월 다 1 신탁 수 에게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 가 수시 동 는 등 수 해할 가 없는 경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는 보고 수 에게 하 아니할 수 습니다. 

1. 수 가 보고 수 거 한다는 , 전 ㆍ전신ㆍ팩스, 전 편

또는 비슷한 전 신 시한 경

2. 집합 업 가 단 집합 정 또는 하여 하는 경 매월 1

원 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 공시하는 경

3. 집합 업 가 매 집합 정 또는 하여 하는 경 ( 제230조

제3항에 라 그 수 경 만 해당한다) 3개월 다 1 원

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 공시하는 경

4. 수 가 하고 는 수 평가 액 10만원 하 경 신탁계약에

보고 하 아니한다고 정하고 는 경

- 집합 업 는 보고 에 다 각 항 하여야 합니다.

1.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하 “ ” 라 한다) 신탁 ㆍ

채 수 가격

가. 계 간 개시 3개월 종료 는 날

나. 계 간 말

다. 계약 간 종료

라. 해

2. 전 ( 전 없는 경 에는 해당 신탁 정 말한다)

해당 간( 하 “해당 간” 라 한다) 경과 개 해당

간 항

3. 신탁 에 하는 종 평가액과 신탁 액에 한 각

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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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간 매매한 주식 수, 매매 액 매매 전 (해당 간 매 한

주식가액 액 그 해당 간 보 한 주식 평균가액 나눈 비 말한다)

5. 신탁 에 하는 내

6. 신탁 에 한 항. 다만, 계 간 개시 3개월, 6개월, 9개월

종료 는 날 하여 하는 보고 에는 하 않 수 다.

7. 신탁 경 계

8. 신탁 업종 ㆍ 가 내역

9. 신탁 결 시 내역(결 하는 보고 한정한다)

10. 신탁 10개 종

11. 신탁 조. 다만, 계 간 개시 3개월, 6개월, 9개월 종료 는 날

하여 하는 보고 에는 하 않 수 다.

12. 신탁 험 피할 적 파생 거래하는 경 그 거래에 한 항

13. 그 에 수 보 하 하여 필 한 항 원 가 정하여 고시하는 항

- 집합 업 는 수 에게 보고 하는 경 에는 수 판매한 판매

또는 한 탁결제원 하여 2개월 내에 접 또는 전 편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 가 신탁에 한 액 100만원 하 거나 수 에게

전 편 주 가 없는 등 경 에는 제89조 제2항 제1 에 라 공시하는 것

갈 할 수 , 수 가 편 원하는 경 에는 그에 라야 합니다.

(3) 보 ㆍ 보고

- 집합 보 ㆍ 하는 신탁업 는 신탁 에 하여 신탁 계 간 종료, 

신탁 계약 간 종료 또는 신탁 해 등 어느 하나 가 생한 날 2개월

내에 다 각 항 보 ㆍ 보고 하여 수 에게 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 주 경 항

2. 경

3. 수 결 내

4. 제247조 제5항 각 항

5. 해 계 과 거래 적격 여 한 경 에는 그 내

6. 계감 , 체 해 에 한 항

7. 그 에 수 보 하 하여 필 한 항 원 가 정하여 고시하는 항

- 다만, 수 가 수시 동 는 등 수 해할 가 없는 경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는 보 ㆍ 보고 수 에게 하 아니할 수 습

니다. 

1. 수 가 보 ㆍ 보고 거 한다는 시한 경

2. 신탁업 가 원 가 정하여 고시하는 에 라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 보 ㆍ 보고 공시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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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 집합

나. 매 집합 ( 제230조 제3항에 라 그 집합 경 만 해

당한다)

다. 수집합

3. 수 가 하고 는 수 평가 액 10만원 하 경 신탁계약에

보 ㆍ 보고 하 아니한다고 정하고 는 경

- 신탁업 는 수 에게 보 ㆍ 보고 하는 경 에는 수 판매한 판매

또는 한 탁결제원 하여 접 또는 전 편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 에게 전 편 주 가 없는 등 경 에는 제89조 제2항 제1 제3 에

라 공시하는 것 갈 할 수 , 수 가 편 원하는 경 에는 그에 라야

합니다.

(4) 타

- 집합 업 ㆍ신탁업 ㆍ판매 무 는 원 가 정하는 에 라 그

업무에 한 하여 본점 점에 비 하거나 넷 페 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한 는 시행 제94조 제2항에 정하는 에 라 각 집합 순

가 동 가 포함 실적 비 하여 그 결과 넷 페 등 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경에 한 공시

- 집합 업 는 신탁계약 경한 경 에는 넷 페 등 하여 공시하여야 하 , 

수 결 거쳐 신탁계약 경한 경 에는 공시 에 수 에게 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 집합 업 는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 생한 경 체 없 공시

하여야 합니다.

1. 경 는 경 그 실과 경 경 ( 한 집합

, 집합 규 수 말한다)

2. 매연 또는 매 개 결정 그

3. 시행 제93조 제2항에 정하는 실 생한 경 그 각

4. 수 결 내

5. 경. 다만,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는 제 한다.

가. 시행 개정 또는 원 에 라 경하는 경

나. 신탁계약 경에 라 경하는 경

다. 단순한 수정 등 경미한 항 경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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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 는 경 제123조 제3항 제2 에 라

경하는 경

6. 집합 업 합병, 할, 할합병 또는 업 양 ㆍ양수

7. 집합 업 또는 무 가 가격 정하여 경하는 경 에는

그 내 ( 시행 제262조 제1항 단에 라 공고ㆍ게시하는 경 에 한한다)

8. 집합 가 아닌 신탁(존 하는 동안 가 집할 수 는 신

탁 한정한다. 하 같다) 정 1년 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 경

그 실과 해당 신탁 제192조 제1항 단 에 라 해 수 다는 실

9. 집합 가 아닌 신탁 정 고 1년 난 1개월간 계 하여 원본액

50억원 미만 경 그 실과 해당 신탁 제192조 제1항 단 에 라 해 수

다는 실

10. 동 집합 또는 집합 ( 동 ㆍ 간접집합

포함한다) 경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

가. 시행 제242조 제2항 각 단 에 시 없는 취득 또는

처

나. 동 집합 또는 집합 집합 취득 또는 처 . 다

만, 미 취득한 것과 같 집합 가 취득하거나 처 하는 경 는

제 한다.

다. ㆍ 역 등 동 업수 ㆍ시 등

한 생ㆍ 경

라. 전 차 또는 전 여

11. 그 에 수 판단에 한 향 미 는 항 원 가 정하여 고시

하는 항

- 수시공시는 다 각 합니다.

1. 집합 업 (www.kim.co.kr), 수 판매한 판매 한

(www.kofia.or.kr) 넷 페 하여 공시하는

2. 수 판매한 판매 하여 전 편 하여 수 에게 알 는

3. 집합 업 , 수 판매한 판매 본점과 점, 그 업 에 게시하는

(3) 집합 결 행 에 한 공시

- 집합 업 는 신탁 에 하는 제9조 제15항 제3 가 에 주

제87조 제7항에 결 공시 행한 주식( 제9조 제15항 제3 나 에

주 경 에는 주식과 탁 포함한다) 결 행 내

등 다 각 에 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제87조 제2항 제3항에 라 주 결 항에 하여 결 행 하는 경 : 결

체적 행 내 그

2. 결 공시 에 하여 결 행 하는 경 : 결 체적 행 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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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공시 에 하여 결 행 하 아니한 경 : 결 행 하 아니한

체적

4. 이해 계인 등과의 거래에 한 사항

가. 해 계 과 거래내역

[단 : 만원]

해 계
거래 종 종 거래 액

( ) 계

한 계열 탁거래 주식 20,366 

(주 1) 근 1 년간 내역 니다. 

나. 집합 간 거래에 한 항 : 해당 항 없습니다. 

[단 : 만원]

거래 거래 거래내 거래 액 거래

- - - - -

(주 1) 근 1 년간 내역 니다. 

다. 개업 정

1) 내파생 거래

  개업 정

1. 본원

- 에 한 여 에 라 개업 정

2. 여 평가

가. 

- 정 적 ( , , 매매 등)에 개업 수 여

타 여 등 평가

나. 내파생

- 정 적 ( , , 매매 등)에 개업 펀드 , 

전략 업 업무, 매매업무 등에 한 여 평가

3. 탁 정

- 개업 여 평가점수에 라 개업 Pool 한 Pool 

내에 개업 정

채무 1. 본원

- 에 한 여 에 라 개업 정

2. 여 평가

- 정 적 ( , , 매매 등)에 개업 무건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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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 전략 업 업무, 매매업무 등에 한 여 평가

3. 탁 정

- 개업 무건전 여 평가점수에 라 정그룹 결정하고

그 그룹내에 개업 정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한 사항 : 해당 항 없습니다.

[단 :억원]

적 액 간 수계

- - -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 항 없습니다.


